
1

Enviroment Social Governance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

2026. 1. 30.(금) 13:30~18:00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 223동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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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생동하는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한국환경정책학회·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와 함께 한국환경

법학회의 새해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

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국민주권정부가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

편한 것이 기후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법과 정책의 관

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기후위기는 사회 전 

분야에서 그 대응과 적응, 전환의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환경과 에너지를 관장하

는 정부부처를 통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

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능의 통합이 기계적인 결합에 그치고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장치들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너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걱정도 없지 

않습니다. 또한 통합이 환경부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소홀히 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나 에너지

의 안정성 확보와 같은 에너지 규제 고유의 공적 기능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도 공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환경법학회는 환경정책학회와 함께 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법제도 전체의 설계에 관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환경법학

회의 제안에 흔쾌히 응해 주시고 기조연설까지 맡아주신 윤순진 환경정책학회장님께 감사드립

니다. 또한 본 학술대회의 국가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원택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님과 김태형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고 본 논의의 중요성에 공감하여 축사를 보내주신 위성곤 국회의원님, 학술대회의 장까지 참

석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오일영 기후환경에너지부 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학술대회를 위해 발표, 사회, 토론을 맡아 지혜를 나누어주실 여러 선생님과 행사를 기획하여  

준비하여 주신 윤세종 연구이사님 등 학회 관계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논의가 학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의미를 가질 것

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대회가 기후위기 해결에 관한 관심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면 좋

겠습니다. 엄동설한에 서울대학교까지 와주신 여러분께 한 해 동안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30.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 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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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강원택입니다.

힘차게 생동하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법과 정책의 관점으로 

해법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정부의 기후에너지환

경부 개편은 시대적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요한 분기점입니

다. 이번 학술대회가 단순한 기능적 통합을 넘어, 법과 정책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

출할 수 있는 학제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 가져올 변화와 

가능성, 그리고 우려되는 지점들을 함께 논의하며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환경 분야의 우리나라 최고의 법, 정책 전문가들께서 

참여하고 계시는 한국환경법학회,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함께 학제적 협력을 통해 더욱 풍성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국가미래전략원은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본부 직할 연구시설로 설립되어, 2022년 2

월 개원한 이래 국가와 세계가 직면한 핵심 주제를 연구하고 소통하는 정책 싱크탱크로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과학기술과 미래, 경제안보, 인구, 글로벌한국, 탄소중립, 지역균형발

전 등 7개의 연구클러스터와 10여개의 연구TF를 중심으로 국가정책방향을 연구ㆍ설계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까지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학문적 성과는 물론 현실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이신 윤순진 한국환경정책

학회 회장님, 학술행사 준비를 총괄하신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회장님, 사회, 발표, 토론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우리 사회의 지속 가

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30.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강 원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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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위성곤입니다.

먼저 뜻깊은 공동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환경법학회와 한국환

경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

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조연설과 발제, 토론

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를 진

단하고  법·정책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삶과 안전을 흔드는 현실의 위기입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를 국가위기로 인식하고 정부의 기후정책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목표가 실질적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 왔습니다. 그  

성과로 지난 해 탄소중립기본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기후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통합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하나의 체계 속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통합의 취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져

야 합니다.

조직의 통합이 곧바로 성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의 국가 조직적 통합에 관해 국민들께서는 통합으로 인해 ‘감축 목표는 제대

로 달성되는지’, ‘기후위기 대응의 권한과 책임은 명확해졌는지’, ‘환경 보호 기능은 약해지지  

않을 것인지’ 의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해 법과 정책의 관점에서 답을 찾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도 오늘 논의된 제언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위 성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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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반갑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일영입니다.

존경하는 한국환경법학회 김태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강원택 원장

님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환경계획연구소 관계자 

여러분,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학회 윤순진 회장님 등 기조연설과 발제,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여러 귀빈분들과 이런 뜻깊은 학술집회

에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환경법 역사의 산증인인 한국환경법학회는 지난 50년 가까운 세월동안 우리 법학계

에 환경권이라는 가치를 뿌리 내린 선구자였습니다. 이처럼 깊은 역사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학

회가 새 정부의 부처 통합이라는 격변기에 지혜를 보태주시는 것에 대해 기대가 큽니다.

오늘 학술집회의 주제인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적 전환점을 정확히 짚고 있는 매우 중요한 화두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 곧 국가의 생존이자, 경쟁력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

책 없는 기후위기 대응은 실질적인 감축을 담보할 수 없고, 환경적 가치를 배제한 에너지 수급

은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동안 환경 정책은 규제로, 에너지 정책은 공급과 산업 중심으로 접근해 왔으나,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만들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킨 것은 기후와 에너지가 분절된 행정

체계를 바로 잡고,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 탈탄소 산업 전환, 재생에너지 확대, 전

력망 구축, 그리고 지역 협력 강화 등은 모두 하나의 정책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것입

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감축과 성장, 보호와 혁신이 선순환하는 새로

운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 성과를 넘어, 2035 국가온실가스 감

축 목표 달성,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장기

적 국가 비전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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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학문적 토대입니다. 

행정이 현장에서 실행력을 만들 수 있도록 법학계와 정책학계는 그 실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

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논의될 법·정책적 과제들은, 기후와 에너지, 환경의 통합 행정체계가 나아

가야 할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 있어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책은 정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장의 경험, 학문의 통찰, 법의 원칙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

로소 사회적 신뢰와 지속가능한 실행력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학술집회가 그러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어, 통합된 환경·기후·에너지 행정체계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대한민국이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논의가 풍성한 성과

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30.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오 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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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PROGRAM

14:00~14:50 개회사 김태호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환영사 강원택 |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장

축사 위성곤 | 국회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축사 오일영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기조발제 윤순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환경·에너지 행정 통합 후 기후위기 대응 동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과제

시상식 자원순환활성화를 위한 연구지원 사업 최우수 논문 시상

15:00~15:50  세션 1 [ 환경·에너지 조직·법 통합의 의의와 과제 ] 

사회 

이종영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표1 

진상현 | �경북대학교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향 및 전망:   
환경부의 조직 개편 논의와 선진국의 사례

발표2

황형준 |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과 조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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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0 세션 2 [ 환경·에너지 통합 후 NDC 목표이행의 수단과 재원 ]

사회

문태훈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발표1 

윤세종 | �플랜 1.5 변호사 
NDC 이행을 위한 주요 수단의 법적 쟁점

발표2 

고재경 |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DC 이행을 위한 기후재정 확충 방향

17:00~18:00 라운드
테이블

[ NDC 달성을 위한 시너지 확보의 과제 ]

좌장  
김태호 |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토론  
장기복 |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진표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헌석 | 에너지 정의행동 정책위원

한민지 |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 팀장

박강훈 | 에너지공단 신재생정책실 실장

최한창 | RPS사업처장

18:0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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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행정 통합 후 기후위기 대응 동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과제

윤윤순순진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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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 구성(2024)

출처: UNEP, 2025, EGR 2025

세세계계 온온실실가가스스 배배출출 추추세세와와 배배출출원원

에에너너지지부부문문
6699%%

화화석석 CCOO22

((6699%%))

토토지지이이용용과과토토지지이이용용
및및 산산림림((88%%))

CCHH44((1166%%))

FF가가스스((33%%))

NN22OO((33%%))

전전환환((2277%%))

산산업업((1111%%))

수수송송((1155%%))

건건물물((1100%%))

연연료료 생생산산
((1100%%))
산산업업 공공정정
((99%%))

농농업업((1111%%))

토토지지이이용용변변화화
((88%%))

폐폐기기물물((44%%))

화화석석연연료료  
부부문문
((7733%%))

비비화화석석연연료료  
부부문문
((7733%%))

세계 총 온실가스 배출 추세

한국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비중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2024, 2024 에너지 첫걸음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문문명명사사적적의의미미

4

국국제제 기기후후협협상상의의 진진행행::  
11999922년년 리리우우에에서서 22002255년년 벨벨렝렝까까지지

3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문문명명사사적적의의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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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물바람에 기초한
지배

(수차와 범선)

음식의 화학 E
근육의 운동 E
불, 가축 근육,
나무, 물, 
바람, 태양

18C 화석연료
대규모 사용과
증기 도입

(지리적 비탄력성, 
간헐성 극복)

자자연연에에너너지지시시대대 수수력력과과풍풍력력시시대대 증증기기시시대대

근대 이전 근대 이후

19C말 전기 도입
(송전으로

위치 제약 제거)

전전기기시시대대

출처: James Williams, 2006 수정 

인인류류  에에너너지지 이이용용의의 역역사사

과거의 에너지 이용 변화는 주로 기술의 발견과 자원의 가용성에 따른 수동적 전환

오늘날의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의도도적적이이고고목목적적의의식식적적인인시시스스템템 전전환환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문문명명사사적적의의미미

6

탄탄소소중중립립을을 위위한한 에에너너지지 선선택택::  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

탈탈화화석석연연료료,,
감감원원전전

수수요요 감감축축
((효효율율 개개선선,,  
절절약약))

재재생생에에너너지지
확확대대

전전기기화화

스스마마트트
그그리리드드

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

발전소
발전소

산업

풍력

상업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문문명명사사적적의의미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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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기기 22..00
전기화는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며 지역적이고 디지털화된 전기에 힘입어 가속화될 것임

비효율적인
연소에 의해
구동

수입 연료
의존

원자재 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비용

중앙집중식
발전

아날로그식, 
정적인 수요

비대체적
(상호교환
곤란)

연소 없이
태양으로부터

직접

지역 기반 기술 발전으로
비용 하락

분산형 발전 디지털화된, 
적응형 수요

배터리를 통한
대체 가능성
(상호교환성)

출처:  Ember, 2025, “The Electrotech Evolution”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문문명명사사적적의의미미

8

전전기기기기술술시시대대::  긴긴  기기술술전전환환 역역사사의의 최최신신 단단계계

출처:  Ember, 2025, “The Electrotech Evolution”; 카를로타 페레즈는 약 4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다섯 번의 기술 혁명 제시  

산산업업혁혁명명
(제1물결)

증증기기와와 철철도도의의
시시대대(제2물결)

철철강강과과 전전기기의의
시시대대(제3물결)

석석유유와와
대대량량생생산산의의

시시대대(제4물결)

디디지지털털시시대대
(제5물결)

전전기기기기술술시시대대
(제6물결)

철
수력

기계화 

증기기관 
증기력
철도

전기
철강

중공업

대량생산
자동차

저렴한 석유
석유화학

정보기술
통신

소프트웨어

재생에너지
전기화

인공지능(AI)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 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 문문명명사사적적 의의미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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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변화화를를 가가속속화화하하는는 AAII
AI는 전력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전기기술의 대규모 확산에는 엄청난 도움이 됨.

출처:  Ember, 2025, “The Electrotech Evolution” 

AI 전력 수요 증가의 맥락 AI 규모 확대가 전기기술 효율화에 미치는 영향(예시)
부문별 전력 수요 증가(2024–2030)

산업(중공업 제외)

전기 운송

가전제품

냉방

데이터 센터

난방 및 온수

중공업

기타

예측
유지보수

자율
운영

스마트
충전

적응형
난방

전력망
최적화

배터리 수명
연장

신소재 발굴 전력전자
최적 조정

인허가
자동화

11..  탄탄소소중중립립과과에에너너지지 전전환환의의문문명명사사적적의의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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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유진, 2025;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5, 그리니엄 홈페이지 재구성

한한국국의의 온온실실가가스스 배배출출 추추세세와와 국국가가 감감축축 목목표표

2010년 발표, 
2020년 BAU 대비 -30%

2016년 발표, 
2030년 BAU 대비 -37%

2021년 발표,
2018년 배출량 대비 -40%

2035 NDC

2025년 발표
2018년 대비 -53~61%

이재명 정부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
톤CO2eq) 대비 2035년 53%~ 61% 
감축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IPCC 
권고(2019년 대비 60% 감축), 
2024년 8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미래세대 감축 부담, 
산업계 여건 등을 종합 고려

상상향향 22003300  NNDDCC

22003355  NNDDCC

2030 NDC

22..  한한국국 기기후후 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과과거거와와현현재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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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등등장장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1948
상공부

1977
상공부

동력자원부

1993
상공자원부

1994
통상산업부

1998
산업자원부

2008
지식경제부

2013
산업통상자원부

2025
산업통상부

1980
환경처

1990
환경청

1994
환경부

2025
기후에너지환경부

22..  한한국국 기기후후 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과과거거와와현현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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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 에에너너지지 정정책책의의 시시대대적적 전전환환::  경경제제구구조조 변변화화와와의의 연연동동

경
제

•경제개발 착수
•경공업의 빠른
성장

•경제구조 여전
히 농업 위주

•산업화
 : 중화학공업의
빠른 성장

•산업 다양화
•급속한 경제 성
장

• IT, ICT 같은
첨단 기술산업
발전

• OECD 가입

•산업자유화

•저탄소산업과
지식기반산업
의 발전

•제4차 산업혁
명, AI 디지털 
경제 가속화

•탄소중립 경제
로의 이행

•선진국의 탈탄
소정책 본격화
및 국제시장의
탈탄소 지향

에
너
지

•경제발전을 위
한 안정적 에너
지 공급 노력

•탄광의 대규모
화/기계화

•화력발전소 건
설로 전력 접근
성 강화

•원전건설 결정
•대한석유공사

•석유기반 에너
지 공급시스템
구축

• 1960년대 말
석탄 생산성 감
소로 주 E를 석
유로 전환

•경공업의 빠른
성장과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석유기반 E체
제 구축

•에너지공급의
다양화

: 에너지원, 수입
국, 수입방법의
다양화 추진

•전력믹스 다양
화 위해 원전, 
석탄,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에너지산업의
자유화

•국제적으로 신
자유주의적 에
너지정책

•에너지산업의
경쟁 도입

•정부기관 축소
(동자부가 상공
자원부로)

•저탄소 에너지
성장 추구

•원전 확대 정책
•민자발전사업
추진(1996년
포항제철 탄화
력 민자발전사
업)

• 2001년 한전
발전사업 분할

• 2017년 대선
을 통해 탈석탄
탈원전 에너지
전환이 국정과
제로 제시

• 2020년 그린
뉴딜과 탄소 중
립 선언으로 재
생에너지 확대
정책 강화

•기후위기 완화
수단으로서 원
전 추진

•전기요금 정상
화 지연으로 한
전 적자 심화

•재생에너지 목
표 축소

11996600 11997700 11998800 11999900 2200117722000000 2200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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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국국 국국회회와와 정정부부의의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
정부 연도 국국제제 대대응응//관관련련법법 기기후후변변화화 완완화화 기기후후변변화화 적적응응

김영삼 1993 UNFCCC 가입

김대중

1998 제1차 국가보고서 UN 제출 UNFCCC 대책위원회 설치

1999 제1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1999~2001)

2001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구성

2002 교토의정서 국회 비준 제2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2002~2007)

노무현
2003 제2차 국가보고서 UN 제출

2004 제3차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2005~200-7)(적응 포함)

2007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계획

이명박

2008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가이드라인 발표 국가 기후변화적응 종합계획(2009~2030)

2009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 기후변화적응센터 설립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시행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설립,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지침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수립

2011 제3차 국가보고서 UN 제출 국가 부문별ㆍ업종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012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 제정, GCF 
유치

목표관리제 실시, 지자체 GHG 인벤토리 구축 완료, 자동차 평균 온실가
스·연비 기준 시행

16개 광역지자체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박근혜

2013 목표관리제 대상 확대
기초지자체 기후변화적응계획 시범 수립,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3~15) 수립

2014
목표관리제 대상 확대
2020 국가 GHG 감축 로드맵 발표

2015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UNFCCC 제출,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계획 수립 의무화

배출권거래제 실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

2016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파리협
정 국회 비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발표,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강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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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7 재생에너지 2030 발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

2018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발표

2019 제2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2020~2040) 수립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송도) 최초 개최

2020 UNFCCC에 NDC 및 LEDS 제출(12.3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정부 로드맵) 제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 
수립

2021
2030 NDC 상향(2018 대비 40% 감축), 
UNFCCC 제출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2022 탄소중립기본법 시행(3.25) 

윤석열

2022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2023
The Republic of Korea’s Adaptation 
Communication UNFCCC 제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023~2042) 
확정, 2030 NDC(’23.3) 기준 부문별 감축목표 제시

대한민국 기후변화 적응 보고서 발간

2024
탄소중립기본법 ‘중장기 감축목표’ 조항
헌법불합치 헌재 판결(8.29)

이재명

2025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BTR1) 및
제5차 국가보고서(NC5) UNFCCC 제출,
2035 NDC UNFCCC 제출(12.26)

2035 NDC(2018 대비 51~61%% 감축)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발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발표

2026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탄녹위 명칭
변경

22..  한한국국 기기후후 에에너너지지 환환경경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 과과거거와와 현현재재

14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

22

16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22002266년년 업업무무 계계획획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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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2.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 조성

16

15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22002266년년 업업무무 계계획획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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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 1.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있는 이행으로 탈탄소문명 도약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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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 통통합합에에서서 거거버버넌넌스스가가 필필수수인인 이이유유

시시간간 비비대대칭칭: 오늘의 전원과 산업 투자 결정이 30–60년 경로 고착 가능

33중중 트트릴릴레레마마: 감축(기후), 안보(공급), 안전(환경)을 동시 만족 필요

비비용용과과 편편익익의의 불불일일치치: 국가 편익은 크지만 입지 지역에 비용이 집중되므로
지역 수용성이 핵심

불불확확실실성성과과모모델델 의의존존: 수요 전망과 기술 가정이 결론을 좌우하므로 가정과
근거의 명시, 검증, 투명성이 중요

이이해해충충돌돌 가가능능성성: 정책 추진 기능과 환경과 안전 검토 기능이 함께 있을 때, 
검토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부족시 수용성 급격히 하락 가능

외외생생변변수수: 국제 통상, 공급망, 가격 충격이 잦아 정기 점검과 조정 체계 필요

22..  한한국국 기기후후 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과과거거와와현현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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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합합의의 역역설설  

통합은 조정 비용을 줄이지만 ‘추진’과 ‘심판’이 한 조직에 모일 때
위험(risk)이 커질 수 있음

기기대대
효효과과

구구조조적적
리리스스크크

답답해해야야 할할 질질문문
• 견제 기능은 어디에, 어떤 절차로 남겨둘 것인가?

• 이견이 생겼을 때 기록과 재검토가 작동하는가?

• 성과 데이터가 예산과 정책 조정으로 연결되는가?

• 의사결정 속도와 일관성 제고

• 정책·재정·규제의 패키지화

• 단일 창구로 현장 혼선 감소

• 부처 간 견제 약화 → 내부 협의로 축소

• 이해 충돌: 전력공급 목표 vs 환경 원칙

• 환경 검토가 ‘협상 항목’이 되는 위험

• 책임 소재가 ‘조정 중’으로 흐려질 가능성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견제는 약해질 수 있다

22..  한한국국 기기후후 에에너너지지 환환경경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 과과거거와와 현현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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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합합의의  목목적적은은  ‘‘조조직직’’  자자체체가가  아아니니라라  ‘‘실실행행동동력력’’  확확보보  

통통합합의의  목목적적은은  조조직직 구구성성으으로로  ““정정책책을을  더더  잘잘  만만드드는는  것것””에에 그그치치지지 않않고고

““정정책책이이  더더  빨빨리리,,  정정확확하하게게,,  일일관관되되게게  작작동동하하도도록록””  설설계계하하는는  것것

속속도도((시시간간))

• 재난·경제충격은 
기다려주지 않음

• 결정과 집행 사이 
지연 제거가 중요

정정합합성성((일일관관))

• 목표·수단·예산이 
같은 방향으로

• 부문 간 상충(에너
지/환경/산업)을 
최소화

집집행행((현현장장))

• 지역·기업·시민이 
움직이는 설계

• 성과를 측정하고 
학습하는 체계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 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 과과제제

20

한한국국의의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 거거버버넌넌스스 위위원원회회
정정부부 기기간간 위위원원회회명명 근근거거 법법령령

이이명명박박 정정부부
이이전전

1990년대 후반
~ 2007년

범정부 기후변화 대응/대책 협의체(국무총리실 중
심)

이이명명박박 정정부부 2008.2.25 ~ 2013.2.24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직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박박근근혜혜 정정부부 2013.2.25 ~ 2017.3.10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직속)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문문재재인인 정정부부 2017.5.10 ~ 2021.5.9
국가기후환경회의(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윤윤석석열열 정정부부 2022.5.10 ~ 2025.4.4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이이재재명명 정정부부 2025.6.4 ~ 현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직속) → 국가기
후위기대응위원회(대통령 직속, 2026.1.1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1. 범정부 협의체 → 대통령 직속 체계로 상향: 기후·에너지 의제를 국가 의제 수준에서 조정하기
위한 형태로 강화

2. ‘녹색성장’ 프레임 → ‘탄소중립’ 전담 체계로 전환(2017~): 기후 의제가 미세먼지·환경과
결합(국가기후환경회의), 이후 탄소중립 중심의 전담 위원회(2050 탄소중립위원회)로 분화

3. 탄소중립 거버넌스의 통합·제도화(2022~):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중심으로 전략과
이행점검, 조정 기능을 묶어 운영

거버넌스 전환의
핵심 내용

22..  한한국국 기기후후 에에너너지지 환환경경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 과과거거와와 현현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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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은 많은데,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규제/지원 신호가 엇갈려 투자 결정을 미룬다.” 
-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해 책임이 분산된다.”

과과제제 11..  전전략략 정정합합성성 확확보보
목표-수단-예산-평가를 ‘한 방향’으로

목목표표  NDC 달성, 적응, 환경질, 생물다양성, 
에너지 안보의 동시 달성

수수단단 법, 규제, 시장, 기술, 공공투자

집집행행 예산, 사업, 인허가, 전달체계 평평가가 MRV, 성과지표, 정책학습

정합성이 깨질 때의 현장 반응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 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 과과제제

22

1 전전략략  정정합합성성

목표–수단–예산 “한 방향”

2 의의사사결결정정  체체계계

조정과 심의, 점검의 연계

3 법법··제제도도  정정비비

목표 간 조정, 규제-지원 패키지

4 재재정정··금금융융

기후재정 + 민간투자 유도

5 현현장장  집집행행

중앙-지방 간 성과 협약, 전달 체계

6 사사회회적적  합합의의

정의로운 전환, 갈등관리

66대대 거거버버넌넌스스 과과제제
병목을 풀어 동력을 만드는 설계 요소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과과제제

21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

26

①①  결결정정권권((DDeecciissiioonn  RRiigghhttss))  명명확확화화
• 누가(기관) 어떤 수준(정책/사업)까지 결정하는가
• ‘조정 실패’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책임)

②②  점점검검  리리듬듬((RReevviieeww  CCaaddeennccee))  고고정정
• 분기별 핵심지표 점검 → 정책/예산 조정으로 연결
• 성과 부진은 “처벌”보다 “학습과 수정”이 목표

과과제제 22..  의의사사 결결정정과과 조조정정 체체계계 명명확확화화
조조정정은은 회회의의가가 아아니니라라 결결정정권권과과 점점검검 리리듬듬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 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 과과제제

견견제제는는 ‘‘반반대대’’가가 아아니니라라 리리스스크크를를 조조기기에에 드드러러내내고고 빨빨리리 고고치치는는 능능력력

통통합합의의 성성패패는는 ‘‘회회의의 횟횟수수’’가가 아아니니라라 ‘‘결결정정권권과과 환환류류 속속도도’’에에서서 갈갈림림

11))  분분리리된된 역역할할 ++  연연결결된된 책책임임

추진(전환)과 점검(안전)을 분리
성과는 공동 책임으로 설계

22))  이이견견의의 기기록록 ++  주주기기적적 조조정정

소수의견·쟁점 로그 기록
정례 점검과 환류로 재검토

33))  데데이이터터로로 신신뢰뢰 만만들들기기((투투명명성성의의 최최소소선선))
기준·가정·근거 표준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

44))  신신속속 결결정정을을 위위한한 단단계계별별 상상향향 결결정정 규규칙칙
기한 내 합의 실패 시 자동 상향
결정권 경로를 사전에 명문화

23

과과제제 33..  법법과과 제제도도 정정비비

통통합합 이이후후 ‘‘목목표표 간간 조조정정’’을을 제제도도화화

법법제제 정정비비는는 ‘‘규규정정 추추가가’’가가 아아니니라라 ‘‘충충돌돌을을 줄줄이이는는 설설계계’’

우우선선순순위위 11

• 정책목표 간 조정의 
절차(기준/근거)

• 환경질·에너지안보·산
업전환의 상충 최소화

• 쟁점 발생 시 ‘조정 
트랙’ 명문화

우우선선순순위위 22

• 규제-지원 
패키지(같은 방향의 
신호)

• 인허가·계통·입지 등 
병목 규정 정리

• 전환기술 실증/확산의 
법적 기반

우우선선순순위위 33

• 집행력 있는 
이행점검(MRV) 근거

•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사업 조정으로 
연결

• 정보공개와 참여 절차로 
정당성 강화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 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 과과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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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제제도도
((규규제제//기기준준))

공공공공  재재정정
((예예산산··기기금금))

전전환환  금금융융
((민민간간투투자자))

실실물물  전전환환
((감감축축//적적응응))

설설계계  포포인인트트((재재정정))

• 부문별 “필수 투자”를 먼저 정의(병목 중심)

• 성과지표와 연동된 예산 편성·집행(성과협약)

• 적응(재난·안전) 투자도 ‘기후재정’으로 관리

설설계계  포포인인트트((금금융융))

• 민간투자 유인을 만드는 위험분담(보증/
혼합금융)

• 정책 신호의 일관성(규제-지원 패키지)

• 투자정보(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공개로 
시장 형성

과과제제 44..  수수단단과과 재재원원((기기후후재재정정))
NNDDCC  이이행행은은 기기술술 목목록록이이 아아니니라라 투투자자와와 예예산산의의 배배치치로로 달달성성 가가능능

NNDDCC  이이행행수수단단을을 ‘‘돈돈의의 흐흐름름’’과과 연연결결해해야야 함함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과과제제

25

전전달달체체계계((예예시시))::  중중앙앙–지지방방–민민간간  삼삼각각  협협업업

중중앙앙
((표표준준··재재원원))

지지방방
((설설계계··집집행행))

민민간간
((투투자자··혁혁신신))

갈갈등등을을  줄줄이이는는  33요요소소

• 절차: 참여와 숙의의 표준화

• 이익: 공유와 환원 메커니즘

• 정보: 데이터와 근거 공개

과과제제 55..  현현장장 집집행행((중중앙앙--지지방방--민민간간))
정책은 ‘전달체계’를 타고 움직임

통합의 설계는 지역과 산업단지, 생활권에서 결정됨

*실선: 정책·재원흐름 / 점선: 성과·데이터환류

실실행행  장장치치

• 민관협업: 투자, 기술, 사업모델 연계

• 현장 실증과 전문가 검증: 데이터로
갈등을 줄이는 설계

• 부처 내부: 이견 기록과 조정의 일상화

• 중앙–지방은 ‘성과협약’으로 실행력 담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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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자자리리

전환산업 교육·재취업
안전망

지지역역

석탄/고탄소 지역
대체산업·재원

취취약약계계층층

에너지·주거비 부담
완충

운운영영  원원칙칙((갈갈등등관관리리))

• 사전평가: 입지/환경/안전/지역경제 영향을 초기부터 공개

• 숙의 트랙: 이해관계자 협의체 + 중재(전문가) 장치

• 성과공유: 지역기금·전기요금/세수/일자리 등 환원 구조

• 투명성: MRV·사업정보 공개로 “신뢰의 비용”을 낮춤

과과제제 66..  정정의의로로운운 전전환환과과 사사회회적적 합합의의
속속도도만만큼큼 중중요요한한 것것은은 신신뢰뢰

갈갈등등은은 발발생생 자자체체보보다다 설설계계 부부족족으으로로 커커지지는는 게게 문문제제

정정의의로로운운  전전환환은은  부부가가과과제제가가 아아니니라라 전전환환의의 필필수수 요요소소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 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 과과제제

27

거거버버넌넌스스의의 두두 축축,,  수수평평과과 수수직직
33..  기기후후환환경경에에너너지지거거버버넌넌스스,,  남남은은 도도전전과과과과제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대통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국제 사회

기업

시민사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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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조조발발제제

통통합합  이이후후  
대대응응동동력력을을  
만만드드는는  

거거버버넌넌스스  과과제제

세세션션  11

조조직직··법법  통통합합의의
의의의의와와  과과제제::

수수단단과과집집행행의의
정정합합성성문문제제

세세션션  22

NNDDCC  목목표표이이행행의의
수수단단과과  재재원원

라라운운드드테테이이블블

시시너너지지  확확보보의의
과과제제((토토론론))

오오늘늘 세세미미나나의의 구구성성과과 흐흐름름

44..  오오늘늘의의논논의의와와기기대대

29

탄탄소소중중립립!!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우우리리 모모두두 기기후후시시민민!!
지지금금 여여기기 나나부부터터,,  
언언제제 어어디디서서나나 누누구구나나

||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 //  22002266..  11..  3300((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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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향 및 전망: 환경부의 조직 개편 논의와 선진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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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환환경경정정책책  개개요요
• 환경정책의 발전 과정

- 11996600년년대대: 「공해방지법」수립 / 공장조차 없던 상황

- 11997700년년대대: 「공해방지법」개정(71) 배출기준 설정 → 

「환경보전법」제정(77) 환경기준 신설(정부 의지 결여) 

→ 환경청 설립(79) 환경보전기구 신설(민원 무마 의도)

- 11998800년년대대: 「환경보전법」개정(81) 배출 기준·부과금 

신설 → 온온산산병병 발생(74→85) → 법적 기준 강화(86) → 

폐기물관리국·지방환경청 신설(86 관심大 → 예산同)

- 11999900년년대대:「환경정책기본법」(90) → 환경처(91.1)

→ 낙낙동동강강  페페놀놀  사사건건(91.3) → 환경부(94) → 현재

한국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출처: “오늘은 '물의 날'…환경부, 조직개편으로 '물관리

' 퍼즐 맞춘다”, 머니투데이, 20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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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직직  변변화화  ①①:: 국국립립공공원원

출처: 서울경제

※※  명명칭칭  변변경경((22001199))::  국국립립공공원원관관리리공공단단  →→  국국립립공공원원공공단단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국립공원공단

출처: https://www.knps.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8000344

※※  지지리리산산  국국립립공공원원((11996677))

조조직직  변변화화  ②②:: 기기상상청청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기상청

출처: https://namu.wiki/w/대한민국%20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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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직직  변변화화  ③③:: 수수자자원원공공사사
출처: https://namu.wiki/w/한국수자원공사

ⅢⅢ..  주주요요국국의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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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국국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 11996600년년대대: 침묵의 봄(1962)

- 11997700년년대대: 러브 커낼→슈퍼펀드

- 11998800년년대대: 新자유주의→환경

- 11999900년년대대: 경제유인·사전예방

•출처: “1962년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출간”, 동아일보, 2017.9.27

영영국국의  환환경경정정책책
- 1199세세기기 영국의 환경문제와 대응

· 1821년: 석탄 스모그 → 피해소송법 제정

· 1863년: 「알칼리법」 제정 (산성 95% 제거)

· 1895년: National Trust
출처: https://namu.wiki/w/산업%20혁명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한국내셔널트러스트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자연환경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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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국국의  환환경경정정책책

출처: https://www.birdspot.co.uk/a-little-bird/history/remembering-prince-philips-love-of-birds

- 세세계계대대전전  이이후후

· 1952년: 스모그(4000명 사망)→대기청정법

· 1968년: 왕립조류보호협회 → 야생보전 중심

출처: https://namu.wiki/w/1952년%20런던%20그레이트스모그

영영국국의  환환경경정정책책

· 1980년대: 환경 개선(스모그 94%↓, 탬즈강)

- 현현재재

· 1990년대: 통합환경관리 (「환경보전법」)

· 2008년: 「기기후후변변화화법법(Climate Change Act)」 최초 제정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1928_Thames_flood

출처: https://www.thamesweb.co.uk/windsor/windsorhistory/floods47.html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Thames_Barrier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1953년_북해_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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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국국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of-the-environment-transport-and-the-regions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Department_for_Environment,_Food_and_Rural_Affairs

- 환환경경부부(1970) → 환경교통지역부(1997) → 환경식품농촌부(2001)

영영국국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출처: 

https://en.wikipedia.org

/wiki/Department_of_E

nergy_and_Climate_Ch

ange

출처: 

https://en.wikipedia.

org/wiki/Departmen

t_for_Business,_Ene

rgy_and_Industrial_S

trategy

- 에너지기기후후변변화화부부(2008)→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2016) → 에너지안보·넷넷제제로로부(2023)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Department

_for_Energy_Security_and_Net_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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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프랑랑스스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 중중앙앙: 국토·환경 통합 (생태·지속가능발전·교통·주거부 MEDTL 2007)

출처: 진상현 외, 2011

프프랑랑스스의  환환경경부부  조조직직
- MEDTL(2007)→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2012) →환경·에너지·

해양부(2016)→생태·연대전환부(2017)→생태전환부(2020)→ 2024년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Ministry_of_Ecological_Transition_(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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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현현정정부부의의  정정부부조조직직  논논의의

한한국국의의  에에너너지지부부
- 부부서서: 동력자원부(1977~1993) → 산업자원부(MOCIE: Commerce, Industry & 

Energy) → 지식경제부(MKE, 2008) → 산업통상자원부(MOTIE, 2013)

- 현현실실: 2022년 에너지 전환 부문 예산 4.8조 원(산업부 예산 11.8조 / 

국가 예산 6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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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너너지지  vvss  기기후후

22002255년년  논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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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55년년  논논의의
(2025.2.24)

(2025.4.10)

22002255년년  논논의의

출처: “재생에너지 전환·온실가스 감축 절실한데 공약 우선순위 밀려나”, 경남도민일보,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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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결결론론  및및  대대안안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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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대대안안
구구분분 내내용용 장장점점 단단점점

부부분분적적  
개개편편안안

환경부+해양
(국토부)

·환경기능의 통합적 수행
·해양환경에 대한 대응
·정치적 실현가능성

·친환경 국토개발 확보 미흡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환경용량과 생태건전성 구현 미흡

기기후후변변화화
에에너너지지부부

환경부+에너
지(산업부)+
산림청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 강화
·기후변화에 주도적 역할 기대

·에너지 자원외교와 산업화의 한계
·규제중심의 산림정책
·친환경적 국토계획과 개발 미흡

국국토토환환경경
부부

환경부+국토
해양부

·친환경적 국토개발 확보
·부처간 갈등과 칸막이 비용 절감
·기구와 인력 감축
·환경용량과·생태건전성 구현

·개발중심의 논리 정당화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곤란
·거대부처의 문제점

지지속속가가능능
발발전전부부

환경부+국토
해양부+산업

부

·통섭정부 구현
·융합행정수요 대응
·대부처에 의한 기구와 인력 감축

·거대부처의 문제점 심화
·부처내 정책 우선순위 설정 곤란
·화학적 결합 비용 증대
·이익집단의 저항

전전략략환환경경
기기획획원원

총리실 산하
(기획조정)

·환경부의 기획조정기능 강화
·환경국토·산업·에너지 정책 유도
·부처 개편의 비용 절감

·부총리제에 대한 정치적 반대
·기획조정기능을 위한 수단 부재
·환경규제 등 집행력의 상대적 부족

5) 전전략략환환경경기기획획원원

- 총리실 산하 전략환경기획원 (총괄·조정)

감감사사합합니니다다

upperhm@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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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조직·법 통합의 의의와 과제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과 조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황 형 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발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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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환경경법법 , 에에너너지지법법  및및  기기후후법법의의  충충돌돌과과  조조화화  

-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 출출범범에에 즈즈음음하하여여 - 

황형준1 

“환경법의 길은 이제 기후변화라는 절벽 앞에 이르렀고, 돌아갈 방법은 없다.” - J.B. Ruhl 

I. 서서론론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2025년 6월 출범한 새 정부(국민주권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기존의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실을 통합하고 기후 대응 기

능을 강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를 2025. 10. 1.자로 창설하였다.2 정부의 보도자료에 의하

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실효적인 

탈탄소 전략을 추진’할 것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전

환하고,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탄소중립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

성’할 것을 약속한다고 한다.3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에 관하여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고, 에너지 정책은 탄소감축과 기후적응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아 보인다. 초대 기후에너지환

경부장관인 김성환 장관 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

 
1 법학박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 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출범식 개최 –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  시작”, 2025. 10. 1.
자  보도자료 

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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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 대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환경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인 만큼 이를 위해 기후

에너지환경 정책 간 시너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4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역시, “기후위기의 근본 대응은 에너지 생산을 재생에너지원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총량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기후에

너지환경부는 “그 동안 산업 정책의 부수적인 부분으로 다뤄지던 기후 정책을 정부 운영

의 중심에 배치하고, 부문별 분산됐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

다.5 녹색연합은 또한, “환경부에서 기후 정책 기능이 이관되면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증진과 

자연환경 관리, 오염물질 저감, 자원순환 등 본연의 환경 업무에 집중하도록 재편돼야 한

다"면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이후 기후 적응, 생태 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분야에서 환

경부와 기후에너지부의 긴밀한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6 

이러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관한 논평을 살펴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이 

향후 기후정책은 물론 환경정책 및 에너지정책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이러한 정

책 변화가 기존 환경법과 에너지법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종래에는 다소 이질

적이거나 상호 충돌하는 법분야로까지 인식되던 환경법과 에너지법의 관계를 이제는 어떻

게 인식해야 할 것인지 등 여러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후위

기의 심화와 그에 대한 법체계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법의 비약적 발전, 기후법의 

태동과 발전,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환경 규제에 대한 고민 확대 등을 살펴보고, 기

후위기 대응이라는 맥락에서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될 수 있

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이라고 하면, 익숙하게 생각하는 사람보다 어색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본고의 논의를 위하여, 전통적인 환경법, 에너지법과 구별

되는 기후법이라는 독자적 법분야가 인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7  석탄발전소, LNG발전소의 

개발 등에 관한 에너지법이 오염물질 저감이나 환경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환경법과 충돌

하고, 탄소 배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기후법과 충돌한다는 점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염물질 규제와 유사하게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기후법이 

 
4 환경부 홈페이지  장관  인사말   

https://www.me.go.kr/minister/web/index.do?menuId=385 (2026. 1. 25. 최종  접속) 
5 녹색연합, “이재명 정부 기후에너지부 과제는 ‘산업  진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이다”, 2025. 6. 

26.자  보도자료  
6 Id. 
7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법은 구별  실익이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하더라도 환경법은 에너
지법과 구별된다는 취지의  견해로는, 김은수 , “추상적 탄소중립 개념과 규제에 관한  법학적 
고찰”, 경영법률  제35권  제2호  (2025), 461-464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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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충돌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직관적인 이해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기후법은 탄소저감의 측면 및 기후적응의 측면 모두에서 전통적인 환

경법과 충돌하고 있고, 조화로운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법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환경법과 충돌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

과 조화 국면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각 법령의 태동과 발전 양상을 대략적으로 이

해할 필요가 있다. 

1) 환경법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넓게 정의하고, 이른바 ‘상린

관계상의 분쟁’에 관한 법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면, 환경법의 역사는 물권법이나 

민법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법의 대상을 사회적 현

상으로서의 “공해(公害)”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1963년

에 제정된 ‘공해방지법’을 그 시초로 볼 수 있을 것이다.8 당시의 공해방지법은 “대기

오염, 하천오염, 소음, 진동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의 향

상을 기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하였는데, 이는 환경문제의 본질을 국민건강에 위해

를 가져오는 공해문제로 보고, 환경법을 공해라는 공공 위험에 대비하는 경찰행정법

의 일종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이르러 주요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에 ‘환경보전법’이 제

정되었고, 그에 따라 환경기준, 환경영향평가, 환경오염도 상시측정, 배출부과금 등 

여러 진일보한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9  다만, 동법은 “상징적 입법(symbolic 

legislation)”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10  동법에 담긴 고작 70여개의 조문과 내용

으로는 동법에 규정된 여러 환경법정책 수단을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무리

하게 많은 내용을 포함하여 빠르게 입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징적 입법이 

이루어진 것은, 초고속 압축성장이 낳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여 

무언가 조치는 필요한 반면 아직은 환경보호를 위하여 경제성장을 희생할 수는 없다

는 입법자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후술하는 미국식 

“환경법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77년에 환경보전법이 제정된 이후로 환경법은 꾸준히 발전하여 왔고, 1990년경 환

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되고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

동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오염매체에 따른 복수의 환경법제

 
8 조홍식, 환경법원론(제3판), 박영사 , 30-31면 .  
9 Id.  
10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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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비됨에 따라, 환경법은 환경법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

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보전한다(환경정책기본법 제1조)”는 분명한 환경적 목

표를 제시하고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에너지법의 경우, 1970년대 이전의 에너지법은 산업과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율을 하는 형태였다고 이해된다. 현

재와 같이 에너지법이 체계화되고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석유파동이 발생하고 에

너지 관리가 중요해진 1970년대 이후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 보면 1970년대부

터 1980년대 중반까지의 제1기,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의 제2기, 20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제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11  

제1기에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이용합리화, 에너지 자원사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

었는데, 에너지 수급상의 불안 요인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에너지

법이 ‘공급안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조화롭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었던 시기로, 기후변화 대응이나 친환경성에 관한 인식은 부

족했던 시기이다. 제2기는, 석유 가격이 안정되고 에너지 수급이 비교적 원활해짐에 

따라 에너지법이 공급안정성과 효율성 외에 ‘환경책임성’ 및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시기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 1987년에는 태양에너

지,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폐기물에너지 등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다만, 제2기에도 

기후변화 대응이 에너지법의 지도 원리 내지 주요 목표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3기는, 에너지법의 체계가 정비되고, 에너지법이 기후변화 문제 등 ‘환경책임성’의 

고려를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2006년 ‘에너지기본

법’이 제정되고 이후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

응의 문제가 에너지법의 주요한 관심 사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하면, 1980년대 중반 이전의 우리나라 에너지법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산업생

산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정책의 최대 목표로 하였

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에너지 산업의 경쟁 활성화

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가능발전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최대목표로 설정하고,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정책의 최대화두로 급

부상하는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3) 기후법을 독자적인 법분야로 보는 견해는 아직 많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기후위기

가 심화되고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기후 대응 법률이 마련되고 있고, 이러한 기후변화 

 
11 황형준, 지속가능한 에너지법의 이념과 기본 원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79-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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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위한 법체계를 “기후법”이라 지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0년

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기후변화 내지 지구온난화에 관하여 과학적 합의가 존재하

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들에 의

한 장기간의 연구 끝에 2007. 9. 10.에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4차 보고서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현상은 명백히 존재하며, 1750

년 이후의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

라,12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고,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관

한 법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후법은 본질적으로 환경법 및 에너지법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된다. 우선, 

기후법은 온실가스의 배출 규제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데, 온실가스의 배출은 오염물

질의 배출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발전소, 공장, 운송수단 등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원은 대부분 환경법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대상이 된다. 그 동안 우

리나라에서도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

거래법”) 등의 주무부처로서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했던 것도 이러한 점이 고려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에너지 부문은 기후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원이기 때문에, 13  탄소배출 저감을 위하여는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믹스가 변화될 필요가 있고, 저탄소 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

한 이슈가 된다. 따라서,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하여는 에너지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에너지 부문에서는 탄소배출 저감 정책은 물론, 기후변화가 야기

하는 에너지 수요의 변화는 에너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후변화 적

응전략도 중요하게 된다. 14  결국, 기후법은 에너지법의 도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환경법, 에너지법, 기후법의 태동과 발전 양상에 관한 함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환경법은 에너지법 및 기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1960년대의 환경운동을 기초

로 생성된 법체계이며, 1970년대 이후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환경법의 시초에 이루어진 

 
12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limate Change 2007 - The Physical Science Basis: Working 

Group I Contribution to the Fourth Assessment Report of the IPCC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3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발표에 따르면, 2021
년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은 약  6억  7,960만톤인데 그  중  에너지 분야가 5억  9,060만톤으로 약  
8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환경부, “2021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7,960만톤 예상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1년 국
가  온실가스 잠정배출량  공개  – “, 2022. 6. 28.자  보도자료  

14 안영환·오인하, “에너지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9
권  제2호  (2010), 153-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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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grand bargain)” 당시,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은 이른바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는 고려요소가 아니었다. 이후 환경법의 발전과 함께 에너지법도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

만, 역시 초반에는 공급안정성과 효율성만을 주요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이

나 친환경성에 관한 인식이 부족했고, 초반에는 에너지법과 환경법이 각자 발전하다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에너지법이 친환경성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하였다. 에너지법이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까지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후법의 역사는 더욱 일천한데, 최초의 기후변화 대응 종합법률로 평가되는 ‘저

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것이 2010. 4. 14.이고, 배출권거래법이 시행된 것은 2012. 

11. 15.이므로, 결국 환경법과 에너지법이 기후변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어느 정도 정

립된 후에야 본격적인 기후 대응 법률이 제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시급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기후변화의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서는 기후적응 정책도 불가피하며, 이를 위하여는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기후 인

프라’ 내지 ‘적응 인프라’의 구축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전통적인 에너지법은 이러한 전환

의 속도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전통적인 환경법은 오히려 이러한 ‘기후 인프라’의 

구축을 어렵게 한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15  물론,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

후대응법제가 마련되기 이전과 비교할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매개로 하여 환경법

과 에너지법이 빠른 속도로 융합하고 있다는 점은 비교적 명확하다.16 그러나, 전체적인 법

체계의 구도에서는 기후법을 매개로 환경법과 에너지법이 융화한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기

후 대응 방안의 시행에 관하여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이를 빠르고 강력하게 시행하려

는 기후법, 환경보전이라는 목표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를 시행하려는 환경법, 화석연

료에 기반하여 구축된 기존 에너지 시스템을 급격히 변경하지 않으면서 받아들이려는 에

너지법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최근 환경 질이 많이 개선되고 환경에 관한 

국민의 눈높이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법의 규제적 이행 수단보다는 기업의 

ESG 활동, 환경 정보 공개에 의한 감시 등의 새로운 협력적 이행 수단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므로, 규제적인 환경법 집행에 관하여는 보다 유연한 대처가 요구되기도 한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환경법, 에너지법과 기후법의 관계 정립에 관하여는 자연스럽게 여

러 고민이 발생하게 마련이다. 본고에서는, 다음의 의문을 기초로  환경법, 에너지법과 기

 
15 J. B. Ruhl & James Salzman, The Greens' Dilemma: Building Tomorrow's Climate Infrastructure Today, 73 

EMORY L.J. 1 (2023), p. 26-27. 
16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매개로 하여 환경법과 에너지법이 빠른  속도로 융합하고 있고, 이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으로는, Alexandra B. Klass, “Climate Change and the Convergence of 
Environmental Law and Energy Law”, Fordham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4 (2013), pp. 180-204.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과  조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즈음하여 

57

7 

후법의 충돌 지점을 살펴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러한 충돌을 적절히 조정하거나 슬기

롭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기후법 관점에서도 (전통적) 환경 보호는 절대적 가치로 인정될 수 있는가? 기후 인

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것과 강력한 환경 보호 및 사회 정의 목표를 보장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무엇이고, 누가 그 균형을 잡는 주체가 될 것인가? 

• 에너지 전환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까?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가치들이 희생될 수 있는가? 그러한 희생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정

당화되는가? 

•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저감 정책과 기후 적응 정책 간에는 어느 지점에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가? 그러한 균형점 이동에 따라 전통적인 환경법과 에너지법

에는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대응 노력과 국내의 대응 노력을 간단히 살펴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경위와 배경 논의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기후위기

에 대한 법적 대응 방식을 탄소 감축 정책과 기후 적응 정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기후위

기에 대한 법적 대응시의 고려사항과 이른바 “녹색 진영의 딜레마”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

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방

안을 살펴보고, 각 법체계의 시너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생

각해 보기로 한다.  

 

II. 기기후후위위기기의의 심심화화와와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출출범범 

1. 기기후후위위기기의의 심심화화:  “선선례례 없없는는 가가변변성성의의 시시대대”와와 “규규범범 전전복복”의의 위위기기 

인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번 세기말 무렵 인류의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IPCC는 10여년 전인 2014년

에 이미 아래와 같이 경고한 바 있다:17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  외에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다면, 비록  적응  노력을  하더

라도 , 21세기 말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는 높거나 매우  높아질 것이다.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없는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2100년까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은 산업화 이전  대비  
 

17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2014 Synthesis Report: Summary for Policymakers,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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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 기온이 4℃ 이상  상승하게 되면, 심각한 생물  멸종, 세계

적이거나 국지적인 식량  부족 , 통상적인 인간  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약, 적응  역량의 

제한  등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다 .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와 인간 거주 조건의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

어서, 대부분의 변화 양상이 기존 선례의 변동폭을 벗어나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례 없는 가변성의 시대”는, 환경법, 에너지법과 같은 관련 법체계에도 많은 도전 과제

를 제시한다. 기후변화는 일상적인 수준의 재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인 대재

앙의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우리의 규범적 질서는 이러한 “무한 피해의 시대(an era 

of unlimited harm)”에서 점점 더 취약해 보인다. 18  나아가, 이러한 대재앙은 규범적 질서를 

교란하고, 기존의 법적 균형상태인 노모스(Nomos)를 파괴하여, 이른바 ‘규범 전복(normative 

overturning)’의 상태로 우리를 몰아붙인다.19  

이러한 기후 대란을 피하기 위하여, 그 동안 국제사회 및 각국은 부단히 대응을 위한 노

력을 기울여 왔고, 법체계는 그에 조응하여 관련 환경법, 에너지법은 물론 기후법 분야를 

확대하고 발전시켜 왔다. 굳이 카오스(chaos)와 복잡성 이론(complexity theory)을 상세히 언

급하지 않더라도, 향후 펼쳐질 기후변화의 세계는 기존의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선형

적 체계가 아닌 사전 인지가 불가능한 복잡계의 형태로 다가올 것이라는 점을 이제는 모

두 이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전예방적인 기후법이 법체계에서도 보다 중심적인 지위

를 갖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하에서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경과를 간

단히 살펴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관한 논의와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국국제제적적인인 기기후후위위기기 대대응응 노노력력  

최초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제적 합의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

택한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다. 당

시 각국 대표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기후변화로 인하여 인류의 생존이 위협

받지 않기 위하여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지구적 공감대를 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

을 채택하였다. 기후변화협약은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

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수준은 

 
18 Benjamin Ewing & Douglas A. Kysar, Prods and Pleas: Limited Government in an Era of Unlimited Harm, 

121 YALE L.J. 350, 350 (2011). 
19 R. Henry Weaver & Douglas A. Kysar, Courting Disaster: Climate Change and the Adjudication of 

Catastrophe, 93 NOTRE DAME L. REV. 295 (2017), p. 29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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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가 자연적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식량 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개발이 지속

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한편, 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최빈개발도상국을 구분하여 국제 의무 

부담 및 이행을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하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 인도 등이 교토의정서의 직접적 의무 부담국 지위에서 제외되었고, 동시에 미국이 

교통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21 

이후 1997년에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38개 선진국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해당 목

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시장 기반의 신축성 메커

니즘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교토의정서 체제는 의무 부담 국가의 불균형과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의 외면 속에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년 프랑스 파리에

서 열린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1)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를 채택

하여 새로운 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파리 협정은, 미국, 중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국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기존의 교토 의정서와는 달리,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95개 당사국이 참하는 최초의 전세계적 기후변화 체제 합의에 해당한다

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매 5년마다 설정한 목표를 제출하도

록 하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및 국가별 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모든 국

가가 차기 감축목표 제출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진전 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22  

이러한 국제적 논의 양상을 살펴보면, 국제적인 기후 법제는 환경법 또는 에너지법의 일

부로서 발전하거나 이들 법령과 동일한 양상으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국제 

기후법의 논의를 보면, 환경 보전이나 에너지의 공급안정성 등은 최우선의 고려사항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지속가능성이라는 더 큰 개념 하에서 인류의 생존이나 경제개

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제적 

논의 맥락에서도 환경법이나 에너지법이 기후법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적 위치에 있거나 

절대적 가치를 갖는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의미한다.  

 
20 기후변화협약 전문은 아래  UN 기후변화협약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unfccc.int/resource/docs/convkp/conveng.pdf (2026. 1. 25. 최종  접속) 
21 소병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법적  대안”, 국제법학회논총 제68권 제4호(2023), 107면.  
22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교토의정서는 의정서에서 감축의무를 규정하
여  부과하는 하샹식인 반면, 파리협정은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량을 정하도록 하는 상향
식이라는 점이다.22  그에  따라 , 각  당사국은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자국  여건에  따라  스스로  정하여  기후변화협약체계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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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우리리나나라라의의 기기후후변변화화 대대응응 법법제제의의 개개요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함께 시작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2년 6월 ‘리우 정상회의(Rio Summit)’에서 공식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

월에 세계 47번째 가입국으로 가입하였다. 다만, 기후변화협약은 부속서 I 국가에 대하

여만 의무 감축량 설정을 명하고 있는데, 1992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당시 우리나라는 

부속서 I 국가가 아닌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OECD에 가

입하였는데, 가입 당시 교토의정서 의무감축국 편입이 핵심 이슈 중 하나였으나 1차 

공약기간(2008년~2012년) 동안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나 그 후에는 OECD와 함께 행

동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우리나라는 2002. 11. 8.에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5. 2. 16. 교토의정서가 발

효되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10위권이자, 1990년

부터 2005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에 해당하므로, 제 1

차 공약기간(2008~2012) 이후에는 구속적 형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요구가 있어 왔고, 그에 따라 교토의정서 체제에 동참

하게 되었다.  

2005년경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도 국내에는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응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2009. 1. 15.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

률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하였고, 이후 동법은 2010. 4. 14.자로 시행되었다. 동법은 단

순히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내지 규제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환경법, 교

통법, 에너지법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기본법의 성격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법 및 에너지법 전체에 대한 기본법의 성격

을 갖는다. 23  당초 기후변화 대응 법률로만 제정이 추진되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및 법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해석의 지침이 되며, 

개별 관련분야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정책

이 얼마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24  

 
23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기존  ‘에너지기본법’은 ‘에너지법’으로 그 
명칭  및  지위가 변경되었고(동법 부칙  제4조 제7항 참조), 그  결과  에너지법의 기본원칙에 관
한  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옮겨  와서  규정되게  되었다 . 

24 함태성,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법제연구 제36호 , 한국법제연구원(2009), 119-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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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는 최초로 국가 온실가

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0퍼센트를 포괄하는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 출범의 기반을 다지는 등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이끌어 

왔으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

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ㆍ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

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

라, 2022. 3. 25.자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

어 시행되게 되었다.  

한편, 2012년에는 배출권거래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본

격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2015년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2015년-2017년의 제1차 계획기간, 2018-2020년의 제2차 계

획기간, 2021-2025년의 제3차 계획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2030년까지의 제4차 계획기간 

시행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NDC”) 25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제4차 계획기간에서는 할당대상업체들의 배

출허용총량이 선형을 순차 감축되도록 설정하고, 부문 별로 차등화된 유상할당 비율을 

적용함과 동시에,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을 확대하여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탄소 감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 업무의 주무부처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당시인 2015년 1월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이었고 세부적인 정책 실무는 사실상 환경부가 

도맡아 하였는데, 이후 2016년 5월에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주무 부처가 이관되었다가, 2018년부터는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환경부로 이관되는 등 

다소 혼란을 겪은 바 있다. 26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까지는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서 할당계획 수립 및 할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이러한 주무부처의 혼란이 보

여주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업무가 당연히 환경부의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배출권

거래제로 인한 경제적 영향 내지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면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

원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제 기후에너지환

경부가 출범한 이상 더 이상 주무부처 논란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참조 . 
26 “환경부→기재부→환경부 ..탄소배출권 소관  부처  오락가락”, 이데일리  2017. 12. 19.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44006616160160   (2026. 1. 25.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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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출출범범과과 평평가가 

이러한 상황에서, 2025. 10. 1.자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

범의 직접적 시초는 2025. 5. 28.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정책공약

집에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컨트롤타워를 구

축하겠다”고 한 것이지만,27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정부조직에 관한 논의는 그 

이전부터 있어 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9년경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같은 기후

정책 통합부처의 신설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28  해당 연구는, 영국, 프랑

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할 경우 세 국가 모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환경 부처와 산업 

부처의 정책조정 문제가 핵심적 사안으로 다루어졌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 

조직체계에 관하여 (1) 기존 부처들의 관련기능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안(대안 1), (2) 

기존 유관 부처의 통합에 의한 전담부처 신설안(대안 2), (3) 부처 신설 없이 관련 기능의 

이관에 의한 통합안(대안 3), (4) 녹색성장위원회의 정책조정능력 강화안(대안 4) 등의 정책

조정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바 있다.29 위 연구에서는 ‘대안 

4’의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현재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 연구

의 대안 2-1과 매우 유사하다.  

아울러, 2011년경에도 정부조직 설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에서는, 환경부의 기후대기 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

부’ 신설 대안을 최적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30  해당 연구에서는, 현재의 기후에너지환경

부와 유사하게 환경부에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이관하는 방안 및 지식경제

부에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이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였는데, 결론적으로는 

환경부의 기후대기 정책과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을 통합한 기후에너지부의 기획조정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 녹색기술산업 촉진 능력도 뛰어날 것으로 평가하였다.31  

한편, 입법조사처는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활발하던 2025년 8월경 관

련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해당 보고서는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사무의 주관 부처와 주

 
27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 2025. 5. 28. 

28 김정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정부대응체계 구축: 녹색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
구원(2009). 

29 Id., 250-277면 . 
30  김동욱정준화,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부조직 설계”,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1호 (20111), 1-21
면 . 

31 Id., 19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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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온실가스 배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사이의 괴리, 불협화음”이 존재하여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 저감 목표 달성은 미흡하였고, 전환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주요 수

단인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가 미진”하였으며, “향후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기후위기, 그리

고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전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32  

그렇다면 해외 사례는 어떠할까? 우선 영국의 경우, 기후와 에너지를 통합한 조직을 운

영 중이다.33 영국은 2008년 10월 3일 내각 개편의 일환으로 에너지기후변화부(DECC)가 설

립된 바 있는데, 이후 규제 위주의 기후변화 정책으로 관련 산업 진흥이 부족하다는 지적

에 따라 2016년경에는 기업혁신기술부(BIS)와 DECC를 통합한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

(BEIS)를 출범시킨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은 2023년경 다시 에너지와 산업을 분리하였고, 그 

결과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를 통하여 기후와 에너지 중심의 대응을 하는 부처로 

기후위기 대응업무에 주력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이 이러한 기후·에너

지 통합 부처와 강력한 정책 집행을 통하여, G7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탈석탄을 달성하였

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산업과 분리된 에너지 정책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경

험 아래 산업과 에너지 부처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34  지난 2013년 연방경제에너지부

(BMWE)를 설립한 독일은, 산업과 에너지를 한 부처에서 다루도록 했으나, 2021년 여기에 

기후변화 대응업무를 추가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로 조직을 확대한 바 있다. 다만, 

지난 6월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신설이 처음부터 잘못된 

구상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경제 기능과 기후대응 기능을 분리하여 2021년 개편 전의 형태

인 연방경제에너지부(BMWE)로 다시 조직을 개편했다. 이러한 독일의 정부 운용은 과거의 

산업통상자원부 체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국회는 2025. 9.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환경부와 산업통상

자원부의 에너지실을 통합하고 기후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키기

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당시의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를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는 ‘규제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처인 환경부에서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게 하면 전력수급 안정성, 전기

요금 인상 등에 관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35  ‘에너지에 

 
32  이승만,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제2397호 (2025. 8.), 
국회입법조사처, 1-2면 . 

33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방…영국독일은  이렇게  달랐다”, 전기신문  2025. 8. 15.자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8854  (2026. 1. 25. 최종접속) 
34 Id.  
35 제22대  국회  제429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2025. 9. 22.자), 국회사무처 , 13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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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고 규제 부처와 공급 부처를 묶는 모순의 조합을 시도하는 것’이

라는 비판도 있었지만,36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중략)…기후변화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취지’라는 설명도 있다.37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 과정을 살펴보면, 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 부처에 에너지의 안

정적 공급과 산업 보호를 주 기능으로 하는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통합하는 것이 부적

절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보다 강력하고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하여는 기후, 에너지, 환경을 아우르는 통합 부처가 절실하다는 기대 섞인 평가도 많

다. 후술할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 양상과 맞물려,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는 향

후 정책 수립 및 실행에 관한 많은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다.  

 

III. 기기후후위위기기에에 대대한한 법법적적 대대응응과과 새새로로운운 과과제제들들 

1. 기기후후위위기기에에 대대한한 법법적적 대대응응 방방식식  

가가. 서서설설 : “탄탄소소중중립립 사사회회”로로의의 전전환환 필필요요성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예상보다 더디게 느껴지고, 기후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는, 기후위

기에 대한 법적 대응 수단을 ‘탄소 감축(mitigation)’과 ‘기후 적응(adaptaion)’ 측면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이러한 정책적 대응 수단 검토의 전제로서 “탄소중립 사회” 내지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 시점에서 탄소중립(Net-Zero)의 조속한 달성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까

지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이다.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목

표는 기온 상승을 이상적으로는 1.5℃, 최대 2.0℃로 억제하려는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최근의 추정치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급격하게 탄소중립이 달성되어야만 전 세계 기온을 1.5℃ 미만으로 유지할 50%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38 따라서, 탄소 배출량이 계속하여 증가하거나 현재 수준

 
36 제22대  국회  제42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2025. 9. 25.자), 국회사무처 , 200면 . 
37  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965호) 심사보고서(2025. 9.), 8-10
면 .  

38 Cathleen O'Grady, Glasgow Pact Leaves 1.5°C Goal on Life Support, 374 SCIENCE 920, 9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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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지된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향후 더 가파른 감축이 필요

하게 되고, 이는 기후 인프라 보급도 더 빠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더 심각하게는, 

탄소중립 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인간 행동으로 인한 기온 상승을 되돌리기 위해서

는 순 마이너스 배출(net negative emissions)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속도는 기후 적응 정책에 관하여도 의미가 있는데, 만

일 탄소중립 달성 시점이 늦어진다면 이는 더 심각한 기온 상승을 의미하고, 그로 인하여 

기후 적응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도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탄소감축을 위한 기후 

인프라 도입의 지연은, 더 큰 규모의 적응 인프라 투자를 요구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다.  

 

나나. 탄탄소소감감축축 정정책책과과 기기후후 인인프프라라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것이라면, 기후변화에 대한 

제1의 대응책은 온실가스의 추가적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은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나 규제 정도에 관하여는 국가 별로 상당한 편차가 있어 보인다. 이하에서는, 주요

한 탄소 감축 정책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감축 정책이 환경법 및 에너지법에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직접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명령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명령통제 방식의 탄소 감축 규제란, 가령 탄소를 과도하게 배출하는 노후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과 같이 직접적이고 일의적인 금지 또는 명령을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직접규제의 유형으로는 우선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202(a)조는, 환경보호청 (EPA)이 새로운 자동차 모

델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치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EPA는 위 

규정에 의거하여, 일정한 차량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도입한 바 있다. 나아가, 우

리나라도 2012년경부터 수송부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 제조사/수입사 대상 평균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 중이다.39 한편, EU는 유럽 기후변화 정책패키지인 ‘FIT FOR 55’40

를 발표하였는데, ‘FIT FOR 55’ 정책의 일환으로 2035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률

 
39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란, 탄소중립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사(수입자를 포함)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자동차제작사가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환경부, “’12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국내 최초  시행”, 2011. 6. 9.자  보도자료  참조 . 
40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5 % 감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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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00%로 정하여, 사실상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표로 한 Regulation (EU) 2019/631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탄소 감축 정책은,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이른바 ‘경제적 

유인 방식’의 규제이다. 41  ‘탄소가격제’로도 통칭되는 위 정책은, 탄소에 일정한 가격을 부

여하고, 그러한 가격 비용을 고려하여 각 배출자들이 최대한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개요 및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는 견해가 있다.42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의  전체  배출  총량(Cap)을  정하고  이를  배출권(Emission 

Allowance)의  형식으로 개별  오염원들에게 할당한  후 , 초과  배출이나  감축이  있는 

경우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다 . 탄소세

는  제품이나  물질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협의

의  환경세에 속한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는  모두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과함으

로써  기업들이  생산  단위당배출을 감소시키도록 권장하고, 저탄소  상품으로의 소

비  성향의  변화를  조장한다 .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는  다른  방식으로  탄소 

가격이  정해진다 . 배출권거래제에서는 규제 당국이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하고  이것

이  배출권이라는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면서  간접적으로 탄소 가격이 결정되는 

반면 , 탄소세에서는  직접적으로 규제  당국에  의하여  탄소  가격 , 즉  세율이  결정된

다 . 이  때문에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배출감축량이라는 환경적  편익의  확실성(Benefit 

Certainty)이  제공되는  반면 , 이에  지출되는  경제  전체  또는  개별  오염자의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 탄소세에서는  세율을  통하여  비용의  확실성(Cost Certainty)이  제공

되는  반면 , 그  시행에  따른  배출감축량이 불확실하다. 

한편, 최근에는 기업의 ESG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SBTi 또는 RE100 가입과 같은 자발적

인 감축 이니셔티브도 많아지고 있고, 기후공시 제도 환경정보 공개 제도 등에 의한 다소 

유연한 감축 유인 제도도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EU는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배출이 많

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함

으로써 사실상 탄소세를 부과하는 제도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41 이러한 시장  기반  접근법의 장점으로는, 시장이 스스로 가장 혁신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나아가 시장  기반  제한은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을 장려하는 것 외에도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드는 상당한 비용을 경제 전
반에  걸쳐  더욱  균등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탄소세를 활용할 경우에는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보다  더욱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  

  Reuven S. Avi-Yonah & David M. Uhlmann, Combating Global Climate Change: Why a Carbon  Tax is a 

Better Response to Global Warming than Cap and Trade, 28 STAN. ENVTL. L. J. 3 (2009), p. 29-31. 
42 윤효영, “배출권거래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 – 탄소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강원법학 제

45권(2015. 6.), 394-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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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CBAM)를 시행함으로써, 통상 관점에서도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탄소 감축 정책이 다양하고 강력하게 시행됨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2050년까지 탄소중립, 2035년까지 무탄소 발전 등과 같은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우리나라 역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

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한 바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문제는, 매우 강력하고 충분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목표 달성은 

전례 없는 기후 인프라 구축과 결부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

여는, (i) 청정 에너지 생산, (ii) 전력 송전, (iii) 일상 에너지의 전기화, (iv) 탄소 포집 및 격리 

및 (v) 자원 개발 등의 5가지 기후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다.43  

위 견해에 따르면, (i)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연료 전환은 탄소중립 정책의 핵

심 요소이므로, 새로운 풍력 및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및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가 대규

모로 요구되고, (ii) 새로운 발전원으로부터의 전력 공급을 위해 고전압 송전 용량 역시 상

당히 증가해야 하며, (iii) 현재는 미국 내 가정의 절반이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지만 향후 

히트 펌프로 전환해야 하고, 나아가 전기차의 충전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충전소 인프라도 

대규모로 필요하며, (iv)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을 위한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포집, 운송 및 

영구 격리를 위하여는 포집 플랜트, 운송 파이프라인 및 격리 시설을 대량으로 설치해야 

하고, (v)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하여는 재생에너지 생산 인프라, 전기차, 배터리, 에너

지저장장치 등에 상당히 많은 광물이 사용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광물 채굴 인프라 및 제

조 인프라 도입이 필요하게 된다.44  

더 어려운 문제는, 이러한 주요 인프라들이 모두 2030년 무렵까지는 순조롭게 건설되어

야 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면 2050년까지는 모두 건설이 완료되고 정상 운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례 없는 속도 및 규모의 인프라 구축이어서, 기존의 점진적

인 개발 방식으로는 달성할 수 없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방식 자체를 재창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45  

 

다다. 기기후후적적응응 정정책책과과 적적응응 인인프프라라 

 
43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14. 
44 Id. p. 14-18. 
45 Id.,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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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적응 정책에 관하여는 아직 탄소 감축 정책만큼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

지만, 일반적으로는 기후변화가 인간과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지칭한다. 46  기후 적응 정책에 관하여 중요한 전제 사항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시간

적, 공간적으로 불균형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하여 

기존의 기후 정보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보다는 이른바 기후 모델링을 통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기후 적응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7가지 정책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는 견해가 있다.47  

(i) 행위  주체: 공공  주도  또는  민간의  자율  적응  노력  

(ii) 대응  방향: 사전  예방  또는  사후  대응  

(iii) 쩍응  목표: 해악의  회피  및  복구  또는  편익의  포착  및  증대  

(iv) 관리  대상: 기존  자연현상(홍수, 태풍 , 화재  등) 또는  새로운  현상(해수면 상승, 평균기온 

상승  등) 

(v) 정책  기반: 실체적 적응전략  또는  절차적  적응전략  

(vi) 투입되는 자본: 기술 , 금융 , 인적 , 사회적 , 자연적  자본의  비중과  상쇄  효과  

(vii) 전략: 취약성  감소  전략(방파제  건설) 또는  회복탄력성  증진  전략(서식지  복원) 

한편, 기후 변화 적응 조치는 위와 같은 여러 정책 변수들의 조합과 중앙 정부, 지방 정

부 및 민간 대응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매우 복잡할 것이지만, 이러한 적응의 방식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첫째는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의 영

향에 저항(resist)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

기 위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또는 경제적 여건을 전환(transform)하

는 것이며, 셋째는 더 나은 기후 조건을 찾아 인간이나 다른 생물종을 이주(move)시키는 

것이다. 48  각 적응 정책에 관하여는 다시 복잡한 법정책적 고려사항에 관한 논의가 가능한

데, 본고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46  J. B. Ruhl,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Environmental Law, 40 

ENVTL. L. 363 (2010), p. 379.  

J. B. Ruhl은 구체적으로, 기후  변화는 수자원에 부담을 줄  것이고, 작물  및  가축  생산은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해안  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폭풍  해일로 인해  증가된 위험에 
노출되고, 인간  건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며, 많은  사회적,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과 상호  작
용하게 되면서, 결국  임계점을 넘어서면 기후와 생태계에 큰  변화가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하
고  있다 . 

47 Id., p. 382-389 
48  유사한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i) 저항(resist), (ii) 적응(accommodate), (iii) 후
퇴(retreat)로 구별하고, 후퇴를 다시 무질서한 후퇴(unmanaged retreat)와 질서있는 후퇴(managed 
retreat)로  구별한 다음 , 각  대응  방안을 토지  수용  내지  규제적 수용  법리의 관점에서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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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저항항(resist): 사람들은 현상 유지를 좋아하므로, 기후변화에 대하여는 일단 저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지만(가령, 홍수에 대비한 제방 강

화, 가뭄에 대비한 수도시설 투자 등), 이는 지역적인 기반 하에서 어느 정도까지만 가능

한 것이고,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화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수준의 자본 비용이 요구될 수 

있다. 

(ii) 전전환환(transform): 저항 방식의 대응전략이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환과 변화를 적응 정책으로 채택할 수도 있는데(가령, 해안의 

제방을 높이는 대신 해안 건축 제한선을 뒤로 물리거나, 특정한 생물종의 보호를 포기하

는 방안), 이를 위하여는 미래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에측이 요구되고, 전

환 정책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영향이나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다. 

(iii) 이이주주(move): 일부 지역의 경우는 기후 조건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저항이나 전환의 

방식이 모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국 이주 전략을 채택하려 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는 광범위한 생물종 서식지 영향과 새로운 거주지 개발로 인한 환경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라라. 소소결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법은 감축 정책이건 적응 정책이건 간에 환경에 관하여 

아무런 영향 없이 집행될 수가 없으며,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인프라의 형태이건, 

기후 적응으로 인한 기후 인프라의 형태이건, 환경 및 생물종에 다양하고 새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기후법을 강력하게 집행하다 보면, 고전적인 환경법이 보호하려는 환

경적 가치들을 그대로 보호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2. 기기후후위위기기에에 대대한한 법법적적 대대응응시시 고고려려사사항항  

가가. ‘감감축축 정정책책과과 적적응응 정정책책의의 균균형형점점’이이라라는는 난난제제  

현 시점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논의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종래에는 기후변

화 문제가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많은 논의가 탄소감축 방안에 집중되었

지만, 이제는 탄소감축만큼 기후적응 방안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후대응 정책에 관하여 어려운 점은, 한정된 자원과 기회 안에서, 정부는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을 어떠한 비중과 노력으로 시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 

간의 균형점이라는 난제는, 인간의 행동에 의한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는  견해로는, Mark Nevitt, The Legal Crisis within the Climate Crisis, 76 STAN. L. REV. 105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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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기후과학 내지 기

후예측에 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만일 우리가 아직 기

후위기의 초반에 머물러 있고 조만간 ‘기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 적응 정책보

다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감축 정책에 보다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반면, 우리가 

이미 기후변화의 1차 임계점을 지나고 있고, 파국적인 결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한 

기후변화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면, 감축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적

응 정책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 개발 초기에도 탄소감축과 기후적응 중 어느 정책에 집중할 것인

지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감축(mitigation)” 정책을 지지하는 환경운동가들과 “적응

(adaptation)” 정책을 지지하는 합리적 자원정책 분석가들 간에 의견 대립이 있었고,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쉽고 비용효율적인 감축 방안을 먼저 채택한 후에, 가장 효율적인 적응 방

안을 선택하자”는 의견이 보다 우세했다고 한다. 49  이후, 적응 정책에 대한 관심은 온실가

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고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우

려에 의하여 압도되었고, 그 결과 적응 정책의 주장은 감축 정책의 필요성을 감소시키거나 

감축 행동의 시급성을 경시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다. 나아가, 기후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종래에는 낙관적인 전망 하에 적응 정책이 그리 시

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하는 여러 국내외 요인에 따라 각

국의 감축 정책이 생각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온난

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지금부터 아주 강력란 감축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적응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

로 인하여, 기후변화 정책 개발 초기에는 마치 양자택일 관계처럼 인식되던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의 관계도, “감축 정책에는 적응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고, 적응 정책에는 감

축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50  결국,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은 모두 포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된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감축 정책과 적응 정책에 관한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감축 정책의 현황과 장기적인 투자 전망, 적응 정책에 의한 

기후 피해의 회피가능성 분석, 기후 기술의 발전에 관한 예측, 감축 정책과 기후기술의 결

합에 의한 탄소 감축 추이 전망, 감축 전망에 기초한 장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자원 배분에 관한 정책적 결단 등 수많은 어려운 판단 하에

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신, 기후법에 의한 감축 정책 또는 적

 
49 J. B. Ruhl (註  46), p. 366 
50 Id., p.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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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정책의 요구가 기존의 환경법과 에너지법에 어떠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환경법과 에너지법이 구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거나 제약될 수 있으며, 

기후위기의 현 상황에서 우리는 환경법과 에너지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함으로써 기후

법 관점에서 최적의 성취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나나. 기기후후위위기기가가 초초래래한한 환환경경법법, 에에너너지지법법에에 대대한한 압압력력들들 

(1) 기존 법제에 대한 문제제기: “정상성(Stationarity)” 가정의 붕괴 

환경법은 그 동안 환경과학 및 생태학에서 많은 개념을 차용해 왔는데, 환경 문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 규제가 발달함에 따라 환경과학 및 생태학도 많은 발전이 있어 

왔다. 특히 생태학의 경우, 고전적인 ‘자연안정성(natural stability)’ 개념에서 벗어나 생태계

의 복잡한 유동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그에 따라 현재는 이른바 생태학적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 모델에 기반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51 ‘동적 평

형’  모델은 ‘자연 시스템이 변하지 않는 가변성 범위(an unchanging envelope of variability) 내

에서 변동한다’는 개념인 ‘정상성(stationarity)’의 가정에 기반하고 있는데, 물론 생태학자들

은 그러한 가변성 범위가 자연적, 인위적 사건에 의해 늘어나거나 변화할 수 있음을 이해

하지만, 그것들 역시 관리 가능한 교란으로 간주하고 있다.52 

그런데, 기후위기가 현실화되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정상성의 가정과 그에 기반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생태학자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선형적인 피

드백(feedback)과 피드포워드(feedforward) 순환, 전례 없는 창발적 속성, 그리고 비가역적 변

화로 인한 새로운 임계치 등으로 가득찬 ‘유사 없는 미래(no-analog future)’의 생태학적 다

양성을 경고하고 있다. 53  기후변화 시대의 생태적 변동성의 범위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

던 수준으로 커질 수 있고, 생태학자들도 기후변화의 세상을 예측할 유사 사례에 관한 정

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51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이란, 화학  반응에 관한  용어로, 가령  물이  담긴  양동이가 있
는  방에서 양동이의 물이 증발하는 속도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액화하는 속도가 같아  양동이
의  물이  일정하게 보이는 경우와 같이 , 주어진 온도에서 두  가역  과정이 같은  비율로 발생하
여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지칭한다.  

‘생태학적 동적  평형’이란 생태계 내의  물질과 에너지 이동이 끊임  없이  일어나지만, 생산과 
소비 , 유입과 유출 등의 작용이 서로 상쇄되어 거시적으로 개체  수 , 종  다양성, 환경  요소  등
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52 J J. B. Ruhl (註  46), p.392. 
53 Id., p.394.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

72

22 

결국, 환경법은 그 동안 스스로 전제했던 정상성의 가정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따라

서 정상성을 기초로 대기질이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고전적인 접근방법에 대하여도 재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선진국들의 수자원 관리는 정상성 개념에 근거하고 있지

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정상성의 종말”이 초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정상성이 더 이상 수자

원 위험 평가와 계획에 관한 기본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적절한 후계 개념을 찾는 것

이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인류의 적응에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54  

위 견해는,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기존 환경법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55  첫째, 기존의 환경법, 자연자원보호법은 기본적으로 보존주의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고 이는 오래된 정상성의 틀에 근거하고 있는데, 정상성의 가정을 벗어나 

‘유사 없는 미래’의 가정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연환경에 관하여 훨씬 유연한 관점이 요

구될 수 있다. 즉, 국지적인 자연환경 보전이나 특정 생물종의 서식지 유지보다는 탄소 감

축 이행이나 기후 적응 방안의 강구를 위한 거시적 대책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기존의 환경법에 부여된 재량권은 종종 기존의 틀에 어긋나는 어려

운 결정을 회피하는 도구로 잘못 사용되기도 하였는데,56  기후 변화 대응 법령이 실현하려

는 주요 목표와 정책들까지 이러한 기존 법령의 재량권에 따라 거부되거나 회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위 견해는 기존 환경법이 추구하는 보존과 복원에서 벗어나, ‘회복

력(resilience)’과 ‘적응 역량(adaptive capacity)’이 새로운 법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다.57   

(2) 탄소 감축 정책과 환경법 및 에너지법에 대한 압력 

탄소 감축 정책의 성패는 결국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석연료 설비의 전환 내지 폐쇄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탄소 감축 정책은 에너지법은 물론 환경법에 대하여도 

여러 압력을 가하게 된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관한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법으로 하여금 최근의 낮은 석탄 

가격에 의한 석탄 발전의 경제성 및 공급안정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이

를 포기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나아가, 화석연료 설비를 폐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에

너지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결국 풍력,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54 Robin Kundis Craig, Stationarity is Dead - Long Live Transformation: Five Principl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Law, 34 HARV. ENVTL. L. REV. 9 (2010), p. 15-16. 
55 Id., p. 17-18. 
56  가령 , 미국에서 환경보호청(EPA)이 청정대기법의 문언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회
피하려 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57 Id., p. 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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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풍력발전기 또는 태양광설비로 인한 경관 저해 또는 인근 지

역 동식물 피해, 주민 건강 피해 등 다양한 환경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탄소 감축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법에 대한 압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례가, 풍

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싼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마찰 사례이다. 풍력발전소 건설이 확대

됨에 따라,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문제, 경관을 해치는 문제 및 저주파소음 등으로 인한 건

강 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북 영양군, 제주시, 

울산시 등에서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사업자 간에 마찰이 발생한 바 있

다.58 

 

(3) 기후 적응 정책과 환경법 및 에너지법에 대한 압력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항(resistance), 전환

(transformation), 이동(move) 등의 세 가지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느 정책이건 

환경법 또는 환경정책에 새로운 종류의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적응 정책의 환

경정책에 대한 압력을, (i)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영향, (ii) 인간의 기후 적응 활동

으로 인한 환경 영향, (iii) 다른 정책의 파급 효과로 인한 환경적 영향 등으로 나누어 설명

하는 견해가 있다.59  

우선, (i)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환경 영향이란, 완화 정책이 아직 막지 못했고 광범

위한 적응 정책 계획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해수면 상승, 종의 이주, 수문(水文)의 변화와 

같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지칭하며, 환경법은 이제 예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수

준의 급격한 환경적 변화에도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수단을 마

 
58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시 풍력발전단지 사건이다. 위  사건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행위 허
가신청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설치예정지는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는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하자, 풍력발전 사업자가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
한  사건이다. 위  설치예정지의 인근  주민들은, 사업자의 개발행위 허가신청 이전부터 환경파
괴  및  저주파소음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위  사건의 제1심은, 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자연생태계 파괴나 산림훼손의 
우려가 있는 점 , 기존  임도의 폭이나 형상이 열악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
기  어려운 점 , 설치  예정지역은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환경보호의 필요성이 큰  점 , 원고가 별
다른  방재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5055 판결). 원고가 상소하였으나, 제2심  역시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부산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24609 판결),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으로 종결되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631 판결). 

59 J. B. Ruhl (註  46), p. 38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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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멸종위기동식물인 어종의 서식처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만으로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위험을 막을 수 없다면, 해당 멸종위기종을 더 안전한 지역

으로 이전시켜 서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ii) 인간의 기후 적응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이란, 인간이 기후변화에 대응

하여 저항, 전환, 이동의 방식으로 적응을 도모함에 따라, 주변 환경 자원에 보다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령, 기후 변화로 인하여 각 지역 주민들은 빗물 수확 

및 저수 시설을 늘리고, 작물 재배 시기 및 위치를 조정하며, 해안 방벽 및 기타 폭풍 방

어벽을 재배치하고, 변화하는 물 공급 기회에 맞춰 도시 기반 시설을 이동시키거나, 거주 

지역이나 형태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적응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추가적인 환경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환경법이 이러한 적응 활동에 대하여 얼

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iii) 다른 정책의 파급 효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란, 기후 적응 과정에서의 

국가 안보, 공중 보건, 식량 보급 등과 같은 다른 정책 분야의 변화로 인한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의미한다. 기후 변화 적응은 단순한 환경 정책보다 훨씬 더 광범

위한 정책 영역을 포함하게 되고, 국가 안보, 이민, 공중 보건, 식량 공급과 같은 다른 정

책 분야에서는 환경적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환경법

은 이러한 다른 정책 결정들의 파급 효과인 환경적 영향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

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기후 대응을 주관하는 부처는 많은 다른 정부부처와의 갈등 상

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3. 환환경경법법, 에에너너지지법법 및및 기기후후법법 간간의의 충충돌돌: “녹녹색색 진진영영의의 딜딜레레마마” 

가가. 서서설설 - 환환경경법법과과 에에너너지지법법이이 전전제제했했던던 상상황황의의 변변화화 

초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인 김성환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강조했던 분으로, 환경부장관 후보 시절에도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기후에너지부가 해야 할 역할은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이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60  나아가, “환경부는 규제 

부처가 아닌 탈탄소 사회로 가는 안내 및 지원 부처”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합리적으

로 잘 믹스해서 대한민국이 탈탄소 사회로 빨리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하는 한편, “현재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기후위기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석

 
60  “김성환 환경장관 후보자 “탈탄소 견인 , 기후에너지부 신설  최우선”, 한겨례신문 2025. 7. 15.
자  보도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208086.html  (2026. 1. 25.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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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석유 등 화석연료와 단절하고 햇빛, 바람을 이용하는 에너지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변

화하는 체계에 걸맞게 새로운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도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61  

이러한 발언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탄소중

립 사화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대규모의 에너지전환 투자 및 기후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그러한 투자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하여 전통적인 에너지법의 시스템 또는 환경법 제도가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인식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

로 여겨진다. “녹색 신념”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활동가들 중 상당수는 “기후위기 대응”이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이고 이를 위하여 기존 법체계의 개혁 내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과연 환경보전, 분배적 형평성, 환경정의 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가

장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하고 기후인프라 구축을 이루어 내는 것이 가능한 것

일까? 이에 대하여는 이른바 “녹색 진영”도 아직 명확한 답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J.B. Ruhl 교수와 James Salzman 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이른바 “녹색 진영의 딜레

마(Green’s Dilemma)”라고 표현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의 대가로 더 강력한 환경 보호

를 확립했던 1970년대의 “대타협(Grand Bargain)”이 이제는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기후위기

의 현 상황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대타협(New Grand Bargain)”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다. 62  위 주장에 따르면, 녹색 진영은 1970년대의 “대타협(Grand Bargaining)”을 재고하여야 

한다는 논의를 시작하는 것조차 대체로 거부하고 있고, 그 결과 기후 인프라에 관한 개혁

적 제안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미세조정(tweaks)’ 수준의 보완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63  

J.B. Ruhl과 James Salzman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미국뿐 아니라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

응하려 하지만 환경법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에는 모두 해당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지

적으로 생각되고, 기후위기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 차원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우

리나라에서는 더욱 생각해 볼 점을 많이 제시하는 주장으로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J.B. 

Ruhl과 James Salzman의 주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한 함의를 고민해 보기로 한다. 

 

 
61 “[Who Is?] 김성환  환경부  장관”, 비즈니스  포스트  2025. 7. 24.자  보도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4702  (2026. 1. 25. 최종접속) 
62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68-81. 
6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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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환환경경법법의의 대대타타협협과과 기기후후위위기기의의 현현재재 

1960년대 후반에 전세계적으로 환경주의(environmentalism)가 본격적으로 대두되면서, 실

효적인 환경법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졌다. 미국에서도, 1970년경부터 새로운 연방 환경법

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주나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환경법에 관한 제안이 많아지

게 되었다. 64  여기에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NEPA), 1972년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 

1973년 멸종위기생물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1980년 슈퍼펀드 정화법(Superfund Act)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법령들은, 기존의 법령과는 달리 비용보다 건강 및 환경에 대한 편

익을 더 많이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령들과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법령들

로 이해되었다.65  

J.B. Ruhl과 James Salzman은, 이 당시 암묵적인 대타협(Grand Bargain)이 이루어졌다고 평

가한다. 66  환경 및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테이블에 마주 앉아 포괄적인 협상을 

한 적은 없지만, 돌이켜 보면 사실상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대타협의 결과,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들—특히 파이프라인, 송전선, 고속도

로와 같은 프로젝트들—은 이제 환경 보호 목표가 프로젝트 계획, 부지 선정, 설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복잡한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다. 

결국, 인프라 개발이 진행될 수는 있었지만 환경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개발은 

더 느려지고 비싸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기질이나 수질과 같은 환경 지표는 점차 개선

되었던 것이다. J.B. Ruhl과 James Salzman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67  

돌이켜 보면,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다. 더 깨끗한 환경을 얻기 위하여,  

고속도로, 송유관, 산업 시설과 같이 환경의 질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전통

적인 "갈색(brown)" 인프라를 조정하고,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중단시키는 데 효과

적인 법률들을 채택했다. 이는 매우 성공적인 거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5배 이상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준에 의할 때 환

경은 훨씬 더 깨끗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대타협이 이루어진지 50년 이상 지난 현재 시점에서는, 전통적으로 인프

라 사업을 지연시키고 중단시키는 역할을 했던 환경법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기후 인프라”(예컨대, 태양광 발전 시설이나 신재생에너지 송전선로 등) 또는 적

응 인프라의 구축을 마찬가지로 지연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환경

법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련된 인프라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령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64 Richard Lazarus, The Making of Environmental Law (2004), 48-49. 
65 Id.  
66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24. 
67 Id,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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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많은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나 송전선

로 건설 등은 환경단체의 거부 또는 환경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Michael Gerrard 교수는, “미국에서는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중

에는 환경법도 포함된다…모든 법적 장애물을 합산해 볼 때, 미국이 온도 목표 달성에 근

접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 용량의 설비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고 하면서, “우리는 우선순위 분류(triage) 시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하되, 포기해야 할 것들도 있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68 

결국, 전통적 환경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인프라와 적응 인프라 구축을 어렵게 하는 

법적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환경법의 인프라에 대한 영향은 크게 사

전적 인허가 측면과 사후적 소송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1) 인허가 측면의 영향 

전통적 환경법의 인허가 절차 관점의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환경 규제 프로그램들이 

기후 인프라 구축의 신속성과 규모의 경제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환경 규제 

프로그램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과거의 “갈색 인프라(Brown 

Infra, 가령 정유 시설, 광업 시설, 송유관, 고속도로 등)”로 인한 환경 피해를 우려하여 만

들어진 환경 규제나 법령들이 “기후 인프라”에 관하여도 반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반대가 상당히 활발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물론, 기후 인프라가 환경 규제에 관하여 이른바 “녹색 면제권(Green Pass)”을 받아야 한

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환경법의 기후 인프라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에서 말하

고자 하는 바는, 탄소중립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는 부당하

게 착공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절차를 거치게 하는 규제나 시스템이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환경영향평가(NEPA)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이른바 ‘맨친 에너지허가 개혁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69 

조 맨친(Joe Manchin)은, 상원의원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지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타협안으로, 상원 지도부에 에너지 인프라 개발 속도를 높이는 법안을 제안하기로 한 바 

있고, 그에 따라 “2022년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안(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22)”이라고 하는 법안을 제안하였다. 위 법안은,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적용제외 범

 
68 Michael B. Gerrard, A Time for Triage, 39(6) Envtl. F. 38 (2022), p. 38-39 
69 S.4753 - 118th Congress (2023-2024): Energy Permitting Reform Act of 2024 | Congress.gov | Library of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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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인허가 및 검토가 선도 기관(lead 

agency)이 NEPA에 따라 작성한 단일한 문서에만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며, 프로젝트 승

인 또는 거부 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멸시효를 150일로 대폭 단축하고 

있고, 정식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검토 기간을 2년으

로, 환경평가가 필요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검토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법

률안은 “2024년 에너지허가 개혁법안(Energy Permitting Reform Act of 2024)”으로 수정 발의되

어 2024년 8월 상원 에너지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이후 하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통과에 실패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위 법안에 대한 반응인데, 위 법안의 지지자들은 해당 법안이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 속도를 높이고 미국의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찬성

하였지만, 360개 이상의 환경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지역 사회의 의견을 차단하고, 환경보

호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였다고 한다.70  

 

(2) 사후적 소송의 영향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요한 여러 인허가 절차를 통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허

가 또는 사업 진행에 대하여 반대자들에 의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문제는, 

풍력발전기 설치, 송전망 설치와 같은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하여는, 환경권 또는 건

강권의 침해 등을 사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록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하지 못하여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소

송 제기로 인하여 해당 프로젝트 진행이 상당히 지연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리

스크로 인하여 법적으로 진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중도 포기되거나 주요 내용이 변경될 수

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인허가에 대하여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근거

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에서 대규모(100MW)로 

개발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하여, 인근 주민들이 제주도지사로부터 받은 개발사업시

행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 해당 사업으로 인

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법원이 이를 일부

기각 및 일부각하한 바 있다.71  

 
70  “Manchin’s newest ‘Dirty Deal’ passes out of the Senate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Committee”, 

Greenpeace 2024. 7. 31. 

https://www.greenpeace.org/usa/manchins-newest-dirty-deal-passes-out-of-the-senate-energy-and-natural-
resources-committee (2026. 1. 25. 최종  접속) 

71 “국내  최대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탄력’…제주도  승소”, 뉴스1 2023. 1. 10.자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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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환환경경법법이이 탄탄소소중중립립으으로로 가가는는 길길을을 막막고고 있있는는가가? 

많은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생산 및 운송하는 에너지가 다를 뿐, 송전선, 파이프라인, 

대규모 토지 개발 등의 측면에서 “갈색 인프라(brown infra)”와 유사한 점이 많다. 아울러, 

많은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과

정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과 무관하게 환경적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문

제는,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그로 인한 사업에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

렵다는 점이다. 참고로, 미국 환경품질위원회(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CEQ)가 2010년

부터 2017년까지 1,161건의 환경영향평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서 작성의 평균 완료 시간은 4.5년이었고, 중앙값은 이보다 짧은 3.6년이었으며, 상위 25%

에 속하는 EIS는 완료하는 데 6년 이상이 걸렸다고 한다.72 

물론 위와 같은 지연의 유일한 원인이 환경적 요인은 아닐 수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비

교적 장기간 소요된다는 사정만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러나,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후 인프라 내지 적응 인프라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를 거

쳐야 하고, 만일 그 과정에서 3-4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면, 시급한 기후 대응이라는 프

로젝트의 취지와는 잘 맞지 않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기후법 이전에 “갈색 인프라” 프로젝트 지연에 사용된 환경법 활

용 전략들이 기후 인프라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로 인하여 기후 인프라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

은 사례들을 생각해 보자.73  

미국의 경우, (i) 낸터켓 해협에 위치할 예정이었던 468MW급 케이프 윈드(Cape Wind) 해

상풍력 발전 프로젝트는 인근 지역 사회, 원주민 부족 그룹 및 환경 단체들이 제기한 환경

영향평가 절차(NEPA) 위반 주장 등으로 인하여, 16년만에 공식적으로 포기되었고, (ii) 켄터

키주 클라크 카운티에 제안된 2개의 태양광 발전 시설 프로젝트는, 클라크 카운티의 농업 

지역 및 토양 보호의 중요성과 대규모 태양광이 경관에 미치는 잠재적인 미관 영향을 강

조한 지역 사회 반대자들로 인하여 결국 클라크 카운티 재정 법원(Fiscal Court)은 계획 위

원회에 관련 조례를 거부하도록 권고하여 실패하였으며, (iii) 2017년에 제안된 뉴잉글랜드 

청정 에너지 연결(NECEC; New England Clean Energy Connect) 송전선 프로젝트는 2018년 10

 
https://www.news1.kr/local/jeju/4920623 (2026. 1. 25. 최종  접속) 

72 COUNCIL ON ENV'T QUALITY,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TIMELINES (2010-2017) 
(Dec. 14, 2018). https://ceq.doe.gov/docs/nepa-practice/CEQEISTimelinesReport_2018-12-14.pdf.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31-32에서  재인용). 
73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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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FERC)의 승인을 받았지만 메인주 자연자원협회(Natural 

Resources Council of Maine)와 다른 환경 단체들은 이 송전선로가 "북미에서 가장 큰 연속적 

온대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난관을 겪은 바 있고, (iv) 희토류 광물을 채굴하

기 위한 네바다주의 라이올라이트 리지 리튬-붕소 프로젝트(Rhyolite Ridge Lithium-Boron 

project)는, 생물학적 다양성 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가 서식지 내의 희귀 식물인 

티엠 메밀(Tiehm's buckwheat)을 멸종위기생물보호법(EIS)의 리스트에 등재하려고 노력함에 

따라 계획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 당진의 염해부지에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규모 태양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조류 보호 및 금개구리 서식지 보호 이슈 등으로 인하여, 

예정보다 2년 이상 지연되어 시행되게 되었고, 74  (ii)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서남

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은 해상풍력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조업구역이 상당부분 축소되

는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발전설비에서 나오는 소음과 진동, 고전압 전력선에서 발생하

는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어민들의 우려에 따라 난

항을 겪은 바 있다.75 

 

라라. 녹녹색색 진진영영의의 딜딜레레마마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공통점은, (기후위기 대응도 녹색이라고 한다면) “녹색 대 녹색”의 

갈등이라는 점이며, 대부분의 사례는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이익과 지

역적인 또는 개인적인 환경적 피해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일부의 반대는 진정

한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님비(NIMBY)나 화석연료에 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

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사례는 진정한 “녹색 대 녹색”의 사안으로 보여지

고, 이로 인하여 녹색 진영은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실,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란 있을 수 없다. 환

경단체는 환경보전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게 마련이고, 파괴적인 개발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하여 항상 “No”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기후 인프

라 프로젝트에 대하여만 갑자기 “Yes”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J.B. Ruhl과 James Salzman

은, 환경 단체들이 원칙적으로는 청정에너지의 신속한 보급에 찬성하면서도 “다만 이 프로

 
74 “당진  초락도리 염해부지 태양광 사업…조류보호 대책  수립해야”, 당진신문 2021. 11. 20.자 보
도  

  https://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2317 (2026. 1. 25. 최종접속) 
75 “서남해  어민  반발로  해상풍력 조성사업  난항”, 이뉴스투데이 2018. 3. 27.자  보도  

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2351  (2026. 1. 25.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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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트만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었다고 지적한다.76 Michael Gerrad는 이를 

“주고받기 거부(trade-off denial)”라고 묘사한다.77 

Michael Gerrad는, 우리가 우선순위 분류(triage)의 시대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

를 위한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 시설, 전력을 운반할 송전선로, 필수 광물을 채굴할 광

산을 설치해야 하는 곳이 멸종 위기종의 핵심 서식지라면, 그 서식지를 침범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훨씬 더 많은 새, 박쥐, 그

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기후 변화의 참혹함으로 인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IV.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의의 환환경경법법, 에에너너지지법법 및및 기기후후법법 

집집행행을을 위위한한 최최적적화화 전전략략 

1.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부부 출출범범에에 대대한한 평평가가와와 전전망망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에 관하여는, 출범 직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는 평가가 많았

다. 78  일부 환경단체는, 기후와 환경, 에너지는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만큼 컨

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환경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일부 전

문가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기능을 더할 경우 정부의 환경 규제 역할이 축소될 우려

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우려는 산업부 관련 업계에서 많

이 제시되었는데, 인공지능(AI) 등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의 환경

부가 에너지 진흥 업무를 맡는 것이 적절치 않다거나,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부에 남기기로 한 것은 모

순적이고 불완전하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기후·에너지·환경 정책 집행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에너지 업무와 기후·환경 업무는 산업

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되어 있었고, 각 부처에서 관련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기후 대응 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76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46 
77 Michael B. Gerrard (註  68), p. 38 
78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대와 우려 교차…여당 일각선 재고 요구도”, 한국일보 2025. 9. 5.자  보
도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50905161900023 48 (2026. 1. 25.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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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저탄소 순환경제 구축 등을 전담할 통합 행정조직이 출범하였다는 점에

서는 우선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i) 기후 정책 측면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설정하고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집행하는 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집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댐, 하천, 철도, 항만 등 국가 인프라의 기후 회복력 제

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체계의 고도화, 기후변화 취약 산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ii) 환경 정책 측면에서, 4대강 보의 단

계적 개방과 재자연화를 통한 수생태계 복원, 초미세먼지 농도 규제를 통한 대기질 개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 체계의 고도화,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순환경제 시스

템의 정착 등 환경 관리와 순환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iii)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지속가능성 확보, 에너지 고속도로와 분산에너지 활

성화, 통합 재정 운용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 재원 확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 초기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우선 현재 복잡 다단하게 펼쳐져 있는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법령들을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출범 목적에 맞게 다듬고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기후에 

관하여는 탄소중립기본법이 환경, 에너지뿐 아니라 녹색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고, 환경에 관하여는 전통적인 환경법 체계를 아우르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존재하며, 에너지에 관하여는 종래 ‘에너지기본법’의 명칭으로 제정된 에너지법이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법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법 상호간의 관

계나 정합성에 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79  

나아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단순한 정부부처의 물리적 통합 이상의 의미와 역할을 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환경부 조직과 산업통상자원부 조직의 융합과 상호 이해 노력도 필요하

겠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당초 각 부처가 담당하였던 환경 규제 기능과 에너지 관리 기능

을 약화하거나 상실하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충돌에 따른 딜레마 상황과도 연결되는데, 이하에서는 이러한 충돌 상황에서의 

최적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79 참고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
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존재하는데, 현재  동법은 주무기관이 
국무조정실로 되어  있고 , 탄소중립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되어  있으며, 
에너지법은 여전히 산업통상부로 되어  있어 , 주요  기본법의 주무부처 관점에서도 다소 혼란
스러운  면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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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기후후에에너너지지환환경경을을 위위한한 법법적적 대대응응 방방안안 

가가. 상상호호 충충돌돌의의 이이해해와와 조조화화 방방안안 

필자는, 환경 보호가 물론 가치 있는 정책 목표이며, 현재의 환경법 체계는 환경 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유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다

만, 만일 향후 일련의 사안에서 (실제로는 주로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환경법을 사용하여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막게 된다면,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전환

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위험에 처해 있는 바로 그 환경 자원들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기후법과 환경법 또는 환경

법과 에너지법의 충돌 상황에서의 최적화 전략을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나.  상상호호 충충돌돌 상상황황에에서서의의 최최적적화화 전전략략  

환경법, 에너지법과 기후법의 충돌과 그로 인한 기후정책 지연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적화 전략(streamlining strategy)은 무엇일까? 이에 관하여, (i) (환경법의) 적용 범위 조

정, (ii) 의사결정의 집중화, (iii) 타임라인 설정, (iv) 정보공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견

해가 있다.80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 ‘적적용용 범범위위 조조정정’이란, (환경 규제 법령의) 관할(jurisdiction)을 제한하거나 검토 대

상을 제한함으로써 규제 적용 범위에 일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관할 제

한의 경우, 가령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거나 

국립공원 관련 규제의 적용 지역을 명확히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검토 대상 제

한의 경우, 가령 환경영향평가 시에 간접적 및 누적적 영향을 분석해야 하는 요건을 삭제

하거나, 다른 기관이 검토한 사항에 대한 중복 검토를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이

러한 방식을 통하여 규제 면제 및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가 비교적 명확해 지므로, 결국 

해당 규제의 적용 논란으로 인한 분쟁이 감소하게 되어 기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승인 절

차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ii) ‘의의사사결결정정의의 집집중중화화’란, 서로 다른 기관이나 정부의 의사 결정 권한을 통합

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이의제기 기회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약한 집중화

인 상호조정(coordination)과 강한 집중화인 선점(preemtion)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상호조정

의 경우 가령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한 조치를 제안하거나 동시에 일련의 조치에 관련되

 
80 J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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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면 그 중 하나의 선도기관이 관련 절차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점의 

경우은 가령 미국에서 연방 정부가 주 및 지방 정부의 권한을 선점하는 것과 같이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지방 정부의 거부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의

미한다.  

한편, (iii) ‘타타임임라라인인 설설정정’도 좋은 최적화 전략이 될 수 있다.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의 속

도를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결정에 관한 짧은 타임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2020년경 트럼프 행정부는, “EA(환경 평가)에 대해 1년, EIS(환경영향평가

서)에 대해 2년의 일정 제한"과 “EA에 대해 75페이지, EIS에 대해 150페이지의 분량 제한"

을 설정하여, 시간적, 물리적 측면 모두에서 수행될 수 있는 분석의 양을 제한했다.81  

마지막으로, (iv) ‘정정보보공공개개의의 확확대대’란, 인허가 절차 진행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인

허가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 제공 요청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최소

화하는 방안이다. 가령,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연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화

하여 승인 기간을 단축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FAST-41(Fixing America's Surface Transportation 

Act, Title 41) 프로그램에서, ‘허가현황판(permitting dashboard)’에 관련 진행 정보와 타임라인

을 공개하는 것이 이러한 사례가 된다.82   

이러한 최적화 전략들은 미국의 현황과 법제를 기초로 제시된 견해이지만,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전략들로 이해된다. 가령, 신재

생에너지 개발에 관한 이격거리 논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

대를 외치는데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서 개발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에 관하여는 관련 규제의 적용범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하고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가급적 단순하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83  

 
81 Press Release, Exec Off. of the Pres., Council on Env't Quality, CEQ Issues Final Rule to Modernize Its 

NEPA Regulations (July 15, 2020) 

https://trumpwhitehouse.archives.gov/wpcontent/uploads/2020/01/20200716Final-NEPAPress-Release.pdf 
82 https://www.permits.performance.gov/sites/permits.dot.gov/files/2022-09/FPISC_090922.pdf (2026. 1. 25. 
최종접속) 

83 다만 , 지나치게 의사결정을 집중화하고 프로세스를 단순화하는 경우에는 특정 이익집단에 포
획(capture)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으므로,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전제에
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  

  단일  기관으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은 산업계에 의한  포획의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하여 프로젝트별 평가  및  인허가 권한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로는 ,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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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우리나라 역시 최근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

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 또는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제도를 이를 2025. 10. 23.부터 

시행 중인데, 84  이는 앞서 살펴본 최적화 전략 중 ‘타임라인 설정’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최적화 전략의 실행에 관하여 다소 어려운 점은, 상기와 같은 방안들이 결

국 ‘우선순위선택(triage)’의 상황에서 기후 대응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상쇄

(tradeoff) 효과를 직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역시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요

한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의 보전, 형평성의 제고, 절차적 참여권의 보장 등이 이러한 상쇄 

우려가 있는 이익들에 해당하는데, 기후 정책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이러한 이익들

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기후 인프라 프로젝트의 평가기준에 이러한 

이익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전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의 절대적인 거부권을 인

정하지 말아야 하며, 대안적 프로그램의 검토를 통하여 전체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노

력해야 하고, 창의적인 사고와 타협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있다.85  

V. 결결어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출범은, 통상적인 행정조직의 변경을 넘어,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

져 가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과 안정적 공급, 환경 보전이라는 어려운 국

가적 과제를 단일 부처가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전환점

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정채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목표와 배경 하에서 발전하여 온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의 법체계를 어떻게 정

합적으로 이해하고 조율하여 집행할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는 탄소 감축 정책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내지 기후 인

프라의 구축이 필요하고, 기후 적응 정책을 위한 적응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한데,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환경법이 주요한 저항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

 
84  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 평가서 초안  작성 ,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
안을  마련해야  한다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유연성  높인다”, 2025. 6. 11.자  보도자료  
85 J. B. Ruhl & James Salzman (註  15), p. 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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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력한 에너지 전환을 추구함에 있어서는 기존 에너지법의 원리들이 저항 수단으로 활

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금이 ‘우선순위선택의 시간(time for 

triage)’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환경법, 에너지법 및 기후법에 관한 ‘새로운 대타협(New 

Grand Bargain)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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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기본법헌법불합치 : 2024. 8. 29.자 2020헌마389

22003300  이후 감축목표 부재 ((법))

4

헌법불합치결정이후 : 정부의정책과제

개선입법시한
20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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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55..  99..  1199..  22003355  NNDDCC  정정부부안안 44개개 발발표표

48% “현실적”

53% “선형유지”

61% “IPCC 1.5 평균”

65% “공정배분”

6

22002255..  1111..  1111..  최최종종 NNDDCC ::  5533--6611%%

53% “선형”

61% “IPCC 1.5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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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3355  NNDDCC 쟁쟁점점 11 :: 헌헌법법재재판판소소 결결정정 기기준준 부부합합 여여부부

• 전 지구적인 감축에서 우우리리나나라라가가 기기여여해해야야할할 몫몫에 부합하는지

• 미미래래에에 과과중중한한 부부담담을을 이이전전하하지지 않않는는지지

• 온실가스 감축이 실실효효적적으으로로담담보보될될 수수 있있는는 방방식식으으로로 제제도도화화 되어 있는지

헌법재판소 2020헌마389 결정

• 과과학학적적 사사실실과과 국국제제적적 기기준준을 고려하는지

• 법률유보원칙

8

2035 NDC 쟁점 1 : 헌헌법법재재판판소소 결결정정 기기준준 부부합합 여여부부

65%

75%
서왕진
박지혜

85%

95%

65%

정혜경

61%

80%
90%

이소영
60%

80%

95%

위성곤

• 국회 “공론조사” 진행 예정

• 헌법재판소 요건에 부합하는 경로 설정 필요

• 2035 NDC 변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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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쟁점 2 : 범범위위로로 설설정정된된 NNDDCC의의 문문제제

““배배출출권권거거래래제제등등 규규제제는는 5533%%에에 연연동동할할 것것““  

““6611%%는는 정정부부지지원원,,  기기술술개개발발 등등으으로로 달달성성을을 추추진진““

- 감감축축목목표표 시시나나리리오오별별로로부부문문별별 감감축축량량이이 달달라라

- 정정책책 목목표표는는 어어떤떤 시시나나리리오오를를 기기준준으으로로 하하는는가가??  

- 대대부부분분의의 배배출출량량이이 ““규규제제수수단단““의의적적용용을을 받받는는 상상황황

10

배출권거래제 : 제4차계획기간

7733%%

국국가가 배배출출량량 대대비비
배배출출권권거거래래제제비비중중

NNZZ

CCAA

KKOORR

전전세세계계 주주요요 배배출출권권 가가격격 추추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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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기본계획 (2026-2035)과제4차할당계획 (2026-2030)

2026 2030 2035202920282027

44차차 계계획획기기간간
((22002211--22002255))

55차차계계획획기기간간
((22003311--22003355))

제4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

제4차배출권거래제할당계획

12

제4차계획기간 : ① 총량축소

• 고질적인공급과잉을해소하기위한 배출허용총량의 축소는성과

△ 직선감축으로 “볼록경로” 해소 △ 1억톤 시장안정화 예비분 총량에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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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할당비율상향되었으나실질적효과는한계예상

“실질유상할당비율” : 3기 (4.5%)  4기 (13% 예상) 

제4차계획기간 : ② 유상할당 비율 상향

14

제4차계획기간 : ③ 2030 NDC 달성 가능성

• 2018년대비 2030년까지 2억 4,900만톤감축필요

- 국제감축 3,750만톤 (이행예상 : 0.5%)

- CCUS 1,120만톤 (이행예상 : 0% - 10%)

• 감축필요량 20% 에대한이행수단의부재

• ‘감축부문’ 설정에대한재검토 / 배출권거래제편입검토필요



기후위기시대 환경·에너지 행정체계 통합과 법·정책적 과제 공동세미나

96

15

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

43% 41%

• 2035 NDC 에서전력부문의감축기여도가결정적

16

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

• 감축목표에따라전원구성상이

• 전기사업법

제3조(정부등의책무)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
전력수급기본계획을수립할때
전기설비의경제성, 환경및
국민안전에미치는영향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수립)

⑦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 중장기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부합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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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

• NDC를넘어서는 15년계획기간

•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에선행

• 결정절차와정보의투명성

• AI, 반도체, 원자력산업정책, 

전력요금등광범위한쟁점연관

• “비구속적행정계획” v. 국가의

핵심에너지정책수단

18

기후변화정책과사법심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9001

“결국전력수급기본계획은전기사업에대한각종

계획을수립하기위한행정기관의내부적인

지침으로서행정기관만을적용대상으로할뿐이며, 

전력수급기본계획이수립된것만으로곧바로

국민의권리의무관계에구체적인영향을미친다고

볼수없다. 다만비구속적행정계획이나

행정지침이라도국민의권리, 의무에직접적으로

영향을끼치고, 앞으로법령의뒷받침에의하여

그대로실시될것이틀림없을것으로예상될수있을

때에는예외적으로항고소송의대상이될여지도

있으나, […] 그렇게보기는어렵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전력수급의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및주요송전-변전설비계획, 

전력수요의관리등전력수급의안정을위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할뿐, 

발전사업자의경영안정내지재산권을목적으로

하고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이사건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의보급목표를정하였다하더라도

필연적으로발전사업자인원고의공급의무내지는

재산권이침해되는결과가발생한다고보기어렵고, 

나머지원고들에게수인한도를넘는정도에이르는

건강권, 환경권의침해가발생한다고볼만한자료가

없다. 따라서원고들에게이사건기본계획의취소를

구할법률상이익이있다고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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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정책과사법심사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298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무효확인

“탄소중립기본법은기후위기대응문제에관한

일반국민개개인의관심과이해관계를직접적-

구체적으로보호하는법규로볼수있고개발사업

시행인허가를위한기후변화영향평가단계에서

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기후위기대응계획이제대로

이행되고있는지를일반국민개개인이

정보공개청구의방법뿐만아니라항고소송을

제기하는방법으로도감시할수있는법률상이익이

인정된다고보아야한다.”

“원고 6-16은대기환경분야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밖에서거주하는주민들로서, 이사건산업단지

조성사업의시행으로수인한도를넘는환경피해를

받을우려에관한구체적인주장, 증명은없으나, 

기후위기대응문제에관한일반국민개개인의

직접적, 구체적이익을보호하고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통해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

탄소중립기본법규정들에의하여이사건

산업단지계획승인처분의효력을다툴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용인반도체산단계획승인처분의위법성을다툰사건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취지상일반국민개개인의법률상이익을인정한첫사례

sejong@plan15.org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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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목표와예산의통합범위유형]

지지속속가가능능한한 발발전전

환경 사회 경제 거버넌스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기타 환경

저탄소

기후변화

녹색

사회환경

지속가능한

[기후금융, 녹색금융, 지속가능금융의관계]

자료 :UNEP(2016), p. 11.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범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
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인력양성및
인식제고 국제협력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
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녹색분류체계(K-Taxonomy 6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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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
2. 탄 소 중 립 사 회 로 의 이 행 과 녹 색 성 장 의 추 진 을 위 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3.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적응 기술 개발 및 적응 역량 강화
4.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9.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1.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2.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의기후대응기금의용도(제 70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사업해당 부처(17개)]

자료 :대한민국정부(2025). “2026년도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p. 15.

기관 (보고서명) 연간 투자/지출 규모 글로벌 GDP 비중 비고

McKinsey
(The Net Zero

Transition, 2022)

약 9.2조 달러
(2021-2050 평균)

6.8% ~ 8.8%
(2026~2030년 피크

시)

[범위가 가장 넓음]단순 에너지 설비뿐만 아니라 고효율
자산, 토지 이용, 기존 자산 교체 비용을 모두 포함한 '총
지출(Total Spending)' 기준임(기존 지출 대비 추가로 필
요한 금액은 약 3.5조 달러)

IEA
(Net Zero Roadmap,

2023 Update)

4.5조 달러
(2030년대 초반)

약 4.0% ~ 4.5%
(2030년 기준)

[에너지 부문 한정] 발전소, 그리드, 효율 향상 등 '청정
에너지 투자' 중심 수치(2023년 현재 약 1.8조 달러 →
2030년 4.5조 달러로 확대 필요)

IPCC
(AR6 WG III, 2022)

현재의 3~6배
(Financial Gap 강조)

2.3% ~ 3.8%
(Chapter 15 인용)

[과학적 합의]특정 액수보다는 '투자 격차(Gap)' 강조
(GDP 비중은 '완화 시나리오'에서 에너지 시스템 투자가
차지하는 평균적인 비중을 의미)

BloombergNEF
(New Energy Outlook,

2022)

약 6.7조 달러
(2021-2050 평균)

약 3.0% ~ 4.0%
(추정치)

[넷제로 시나리오(NZS)]에너지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인프
라 투자를 합산한 수치(전체 기간 총 투자액 약
194~215조 달러 추산)

[탄소중립투자 추정]

자료 : McKinsey(2022), IEA(2023), IPCC AR6(2022), BNEF(2022)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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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송홍선(2023);https://greenium.kr/news/23941 재인용

[[한한국국 탄탄소소중중립립 투투자자의의 연연평평균균 규규모모 추추정정]]

자료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외(2022)

[K-map 탄소중립 이행 투자규모(BAU 대비)]
(단위 : 조원)

자료: 관계부처합동(2023).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의재정추계(‘23~’27)] [[1177개개시시도도탄탄소소중중립립녹녹색색성성장장기기본본계계획획재재정정추추계계((‘‘2244~~’’2288년년]]

자료: 환경부(2024).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종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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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투자 수요
(수요 파악 체계 고도화)

공공재정 투입 규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등

재정의 녹색화)

민간재원 동원
(마중물 투자 및 레버리지

확대)

[ 투자 규모와 필요 재원의 갭 ]

[ 우리나라 기후재정 관련 계획 및 예산 유형과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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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상의감축예산규모(‘23~’26)]

주 : 국회 제출 예산서 상의 수치로 집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나라살림연구소(2025) 및 각 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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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배출권유상할당수입금예산및결산]

현황수입재원별한계]

주 : 김태은(2024), p. 31.

주 : 국회예산정책처(2025). 2026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pp. 22-23을 토대로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수 예산( A) 사업수 예산(B)

총 계 311 102,828 347 119,560 16.30%

1. 일반회계 일반회계 소계 59 7,081 72 9,064 28.00%

특별회계 소계 92 56,271 113 63,622 13.10%

교통시설특별회계 8 394 12 6,230 1482.4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 8,589 44 13,047 51.9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9 4,573 14 1,141 △75.1%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2 27 1 186 594.8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4 37,013 27 37,381 1.00%

우편사업특별회계 1 45 1 40 △10.8%

환경개선특별회계 16 5,631 14 5,597 △0.6%

기금 소계 160 39,476 162 46,874 18.70%

기후대응기금 135 21,950 132 24,752 12.80%

수산발전기금 1 195 1 195 -

전력산업기반기금 14 10,211 13 14,275 39.80%

주택도시기금 1 1,021 1 1,021 0.0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 4,810 3 4,731 △1.6%

축산발전기금 1 723 1 737 1.90%

수계관리기금 4 388 4 298 △23.3%

원자력기금 - - 3 111 신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 1 35 신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 - 1 10 신규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1 179 2 709 296.10%

2. 특별회계

3. 기금

2025년 2026년
증감(B-A)%구분 세부 항목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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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현황]

자료 : 허경선(2025), p. 16.

구구분분 수수입입 운운용용규규모모((감감축축예예산산))

에너지자원특별회계
•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 판매 부과금, 가스 안전관리

부담금 등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 • 63,829억원(37,381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입금(국세를 재원으로 한 국고 이전), 교통·

에너지·환경세(2%), • 229,112억원(13,047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 교통·에너지·환경세(68%), 일반회계 전입금, 도로·철

도·공항·항만 사용료·소음부담금 등 자체수입 • 166,076억원(6,23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 교통·에너지·환경세(23%),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각종 환경 관련 부담금·수수료, 일반회계 전입
금 등

• 70,581억원(5,597억원)

기후대응기금
•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 교통·에너지·환경세(7%), 교통

시설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재원 전입금, 복권
기금 전입액 등

• 29,057억원(24,752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 부담금 부과(3.7% → 2.7%로

인하) • 45,136억원(14,275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각종

부담금 및 전입금 등 • 115,129억원(4,731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 • 수송용 유류(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목적세 • 164,122억원

자료 :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토대로 저자 작성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포함된특별회계및기금중규모가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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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 · 발표 시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

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용에

있 어 서 는 국 가 재 정 을 16 대 분 야 로 분 류 ( 환 경 ,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 구분은 동일)

ü 기후 관련 예산은 대부분 환경,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타 부문에도 산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국가재정 분류체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25). 『2026년도 예산안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p. 3.

[우리나라 에너지 보조금 규모 비교(2023~2025년)]

자료 : 권필석외(2025), p. 10.

[화석에너지원별 보조금 규모 비교(2025년)]

자료 : 권필석외(2025),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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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김태은(2024), p. 31.

[기후대응기금 수입원의 한계]

[국가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2026)] [국가기금운용규모(2026)]

주 : 파란색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사업이 포함된 특별회계
자료 : 202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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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ü 기기후후목목표표--기기금금 사사업업 구구성성의의 괴괴리리

• 온실가스 감축 직접 사업 예산은 전체의 37% 수준

• 신규 사업 30% vs 타회계 이관사업 70%

•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포함

ü 성성과과관관리리 체체계계 부부재재

• 부처별 개별 관리로 기금 전체 성과평가 불가

• ‘25년 136개 사업 중 18개(13%)만 감축량 제시

• 기재부 성과관리 대상에서 제외

ü 기기금금 사사업업의의 차차별별성성과과 효효과과

• 사업의 우선순위 모호

• 타 회계·기금과 차별성 미흡

• ‘25년 예상감축량은 재정투입 감축량의 39.9%

개개선선방방안안

ü 사사업업 우우선선순순위위 재재정정립립

• 온실가스 감축 직접사업 비중 확대

• 기금 목적 부합 여부 평가 후 사업 재편

• 타 회계·기금과 역할 명확히 구분

ü 성성과과 중중심심의의 기기금금 운운용용

• 기재부 주도 기금 전체 성과평가 시행
• 4대 핵심 분야별(감축, 저탄소 생태계,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통합 성과지표 설정

•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재정투자 집중

ü 사사업업 선선정정··이이관관 기기준준 명명확확화화

• 신규사업 발굴 확대 및 차별성 강화

• 일관된 선정 기준 적용 및 공개

• 정기적 사업 적합성 검토 제도화

자료 : 기획재정위원회(2024), 김태은(2024), 임형우외(2024), 기후대응기금 운용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2050탄소중립」추진전략”, p.15.

[탄소중립친화적재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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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료 : 강신혁외(2024)를 토대로 작성

[탄소중립을위한조세지원정책현황]

녹색예산 태깅
(Green budget tagging) 환경과 기후 영향을 코드화하여 전체 예산 중 관련 부문 분류

환경영향평가 새로운 예산 수단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의무화
탄소배출, 생태계서비스

가격 설정
환경의 외부효과에 대해 탄소거래제와 같이 세금이나 거래 시스템으로 가격을 매
겨서 각 국가가 환경⋅기후목표를얼마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

녹색 관점에서 지출 검토 예산안 평가 기준에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 환경 및 기후목표 포함
녹색관점에서성과목표설정 국가 성과목표를 설정할 때 기후와 환경에 대한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

[OECD 녹색예산의 5가지 도구]

자료 : OECD(2020). “Paris Collaborative on Green Budgeting - OECD Green Budgeting Framework High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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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기후재원조달수단

보조금성 재원
Non-repayable funding

상환성 재원
Repayable funding

부외금융수준
(off-balance 
balance etc.)

기후목적
재정이전
보조금

자체수입

기후성과
연계

재정이전및
기타조건부

보조금

기후관련
개발이익
환수수단, 
오염부담금, 
탄소배출권
판매수입등

국채(지방채) 및차입금
민간-공공
파트너십
관련의무

민관협력
기후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

융자 채권

기타금융조달유도를위한기후목적신용보강수단(보증등)

녹색& 
지속가능성
연계채권

기후사업
관련

용역계약및
기타계약상

지급의무

기후목적
양허성

상업성대출

보조금성재원확대는상환성재원에대한접근성을높이는
레버리지로활용

자료 : The World Bank and UNCDF(2024), p. 10.

[기후위기대응을위한금융지원확대방안]

자료 : 금융위원회(2024), p. 5.

[저탄소체계로의전환가속화를위한녹색투자확대방안]

자료 : 환경부(202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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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의교부대상별산정항목및교부기준등(제10조관련)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별표8] ]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제5조 제2항 제4호 관련)]

44.. 시시책책수수요요 등등
사. 미세먼지 → 기후에너지로 명칭 변경
[(해당 지방자치단체 A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A)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
44%%]+[(해당 지방자치단체 B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B) × 동종 지방자치단체 환경보호비 표준행정수요액 × 2%]
+[(해당 지방자치단체 C / 동종 지방자치단체 ΣC)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4%] +
[(해당 지방자치단체 D / 동종 방자치단체 ΣD) × 동종 지방자치단체 산업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3% →→ 66%%]

※ A = 총예산 대비 대기·환경보호 예산, B: 대기오염 일수, C: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록 대수, D: 신재생에너지 생산 총량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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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경기기도도 조조정정교교부부금금 조조례례 제제 66조조((조조정정교교부부금금의의 산산정정··배배분분 방방법법))]]
④ 특별조정교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분한다.
1. 시·군이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이나 둘 이상의 시·군이 연관되어 광역행정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 2.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예비비를 포함한 해당 시·군의
재원만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 3. 취득세, 레저세 등 도세징수실적이 우수한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4. 일반조정교부금이 재원형성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시
‧군 간 재정형평화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⑤ 도지사는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시장·군수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배분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
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시장·군수는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도지
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광역역지지자자체체조조정정교교부부금금조조례례]]

•공원, 자전거길, 주차장 등 도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그늘을 만들고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기후안심 그늘
프로젝트’ 공모사업 추진
•수원시를비롯한12개시를선정하여특별조정교부금201억원교부

[[경경기기도도특특별별조조정정교교부부금금활활용용기기후후안안심심그그늘늘프프로로젝젝트트]]

[산책길태양광발전비가림막]

자료 : 경기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11902620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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